


지난133년(1880~2012년)간지구의평균기온은0.85℃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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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IPCC 제5차보고서



https://www.c2es.org/content/climate-basics-for-kids/

온실가스 (greenhouse gases, GHGs)
는 지구의 지표면에서 우주로 발산하
는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 또는 반사하
여 지구 표면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역
할을 하는 특정 기체를 의미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
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법 제2조제9호
에서 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메
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
소(HFCs), 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
화황(SF6) 등을 말하며 수소불화탄소
(HFCs)와 과불화탄소(PFCs)에 대한 세
부사항은 별표 3과 같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146&chrClsCd=010201#AJAX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86146&chrClsCd=010201#AJAX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연료명 사용량(단위)
CO2

(tCO2-eq)
CH4

(tCO2-eq)
N2O

(tCO2-eq)
CO2-eq
(tCO2-eq)

석탄(국내무연탄) 10,000(kg)

중유(B-C유) 10,000(L)

휘발유 10,000(L)

경유 10,000(L)

LNG 10,000(Nm3)

전력 10,000(kWh)

제시되는 연료의 종류를 고려하여 사용량에 대한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시오.
-산정단위 : tCO2-eq
-순발열량, 온실가스종류별배출계수아래의표참고

연료명 순발열량(단위)

배출계수

산화율 GWPCO2

(kgCO2/TJ)

CH4

(kgCH4/TJ)

N2O
(kgN2O/TJ)

석탄(국내무연탄) 19.4(MJ/kg) 98,300 10 1.5 0.98
CO2

(1)
CH4

(21)
N2O
(310)

중유(B-C유) 39.2(MJ/L) 77,400 10 0.6 0.99

휘발유 30.4(MJ/L) 69,300 25 8.0 1.0

경유 35.2(MJ/L) 74,100 3.9 3.9 1.0

LNG 38.9(MJ/Nm3) 56,100 5 0.1 0.995

전력 - 0.45941(tCO2-eq/MWh) -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답안>

연료명 사용량(단위) tCO2-eq 의미

석탄(국내무연탄) 10,000(kg) 18.82
약 1.8ha에산림조림(5,400본) 조림시연간흡수량

- 1ha에산림조림시연간약 10톤의온실가스흡수

중유(B-C유) 10,000(L) 30.19
약 3ha에산림조림(9,000본) 조림시연간흡수량

- 1ha에산림조림시연간약 10톤의온실가스흡수

휘발유 10,000(L) 21.98
서울-부산을약 160회 왕복하였을때의배출량

- 1회왕복시 0.14tCO2-eq

경유 10,000(L) 26.54
서울-부산을약 187회 왕복하였을때의배출량

- 1회왕복시 (경유) 0.14tCO2-eq 배출

LNG 10,000(Nm3) 21.77
약 2.2ha에산림조림(6,600본) 조림시연간흡수량

- 1ha에산림조림시연간약 10톤의온실가스흡수

전력 10,000(kWh) 4.59
한가정의 3년간의전력사용량에해당
- 1달기준 : 약 0.13tCO2-eq(283kWh)
- 1년기준 : 약 1.56tCO2-eq(3,396kWh)

연료명 사용량(단위)
CO2

(tCO2-eq)

CH4

(tCO2-eq)

N2O
(tCO2-eq)

CO2-eq
(tCO2-eq)

석탄(국내무연탄) 10,000(kg) 18.69 0.04 0.09 18.82

중유(B-C유) 10,000(L) 30.04 0.08 0.07 30.19

휘발유 10,000(L) 21.07 0.16 0.75 21.98

경유 10,000(L) 26.08 0.03 0.43 26.54

LNG 10,000(Nm3) 21.71 0.04 0.01 21.77

전력 10,000(kWh) - - - 4.59

<참고 : 온실가스 배출량이 갖는의미>



1972년
로마클럽

“성장의한계”

1968년
로마클럽

아우렐리오 페체이

1972년
UN인간환경회의

“지속가능성”

1987년
세계기상회의
“기상이변”

1988년
정부간기후변화패널

“IPCC”

UN환경개발회의
“IPCC 1차보고서”

파리협정
“채택” 

2015년

기후변화협약
“채택”

1992년

* 제1차 평가보고서('90)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92)
* 제2차 평가보고서('95) → 교토의정서 채택('97)
* 제4차 평가보고서('07) → 노벨평화상 수상(엘 고어 공동 수상)
* 제5차 평가보고서('14) → 파리협정 채택(‘15)

기후변화협약
“발효” 154개국

1994년
교토의정서

“채택” 

1997년

* ‘01 미국 탈퇴

교토의정서
“발효” 

2005년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
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로,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규명에 기여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실 증명(온실가스 등)

인간의활동에 의한 지구온난화 현상발생 증명

노벨평화상 수상(엘 고어 공동 수상)

1.5도씨의 지구상승억제목표 제시



대기중 이산화탄소농도를 산업혁명이전 수준으로 안정화

구분 개도국 의무(4.1조) 선진국 의무(4.2조)

목적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 수준은 생태계가 적응하고, 농업생산이 위협받지 않으며, 경제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추구하기에 충분한 시계(time-frame)내에 달성

대상국가
모든 가입국
(현 196개국)

선진국
(당시 24개 OECD국가, 11개 동구 유럽국가)

온실가스 통
계 작성&제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 좌동

온실가스
감축목표

없음
1990년 수준으로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동결

국가전략 추
진

기후변화 대응, 적응 위한 국가프로그램 수
립, 시행, 공표

동결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정책 채택

공동협력 사
항

-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보급확산
- 흡수원 보호 및 증진
- 국가정책에 기후변화 반영

-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4.5조)
-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4.3조)
- 국가간 경제/행정수단의 통합적 추진 가능



38개선진국이 1990년을기준으로온실가스감축의무

구분 개도국 의무(10조) 선진국 의무(2.3조)

공약기간 1차, 2008년 ~ 2012년

대상국가 38개 선진국 (OECD국가, 동구 유럽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없음
- 2008~2012년에 6대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 대비 6~8% 감축
- 의무 감축 및 법적 강제력

국가전략
추진

기후변화 대응, 
적응 위한 국가 프로그램 수립, 시행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정책 및 조치 채택

신규 제도
도입

- 배출권거래제(17조)
- 공동이행제(6조)
- 청정개발체제(CDM)(12조)
- 공동목표설정(4조)

기타 2012년 이후 의무에 대한 협상 개시 조항(3조 9항)



산업혁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
이 있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
약기간(2008~2012)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
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는 교토의정서를
제3차 당사국총회(’97, 일본 교토)에서 채택하

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



청정
개발
체제

목적
Non-Annex I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과 동시에 Annex I 국가(선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도움

대상
Annex I 국가가 Non-Annex I 국가에 기술 및 자본을 투자하여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음

주관기관 UNFCCC CDM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EB)

크레디트 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진행절차
사업계획 → 타당성평가 → 승인 및 등록 → 모니터링 → 검증 및 인증 → 
CERs 발행

사업 인정
기간

Option 1 : 10년 (갱신 불가능)
Option 2 : 7년 (갱신 가능)

교토의정서 제12조에 정의되어 있는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 I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 I국가(개발도상국)
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을 위한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여 달성한 실적을 부속서 Ⅰ국가(선진국)에 할당
된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CDM 사업을 통하여 선진국은 감축목표 달성에 사
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자국
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
이행
제도

목적
Annex I 국가가 다른 Annex I 국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크레디트는 공동 분배하여 감축 목표 달성에 사용함

크레디트 ERUs (Emission Reduction Units)

진행절차

배출감축량의 검증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접근법이 있음
▶ Track 1 :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투자유치국(host party)이 자국 내의 프로
젝트를 검증하고 ERUs를 발행함
▶ Track 2 : JI 감독위원회(JISC)에서 확립한 검증 절차를 따르며, JISC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독립기관이 프로젝트의 적격성을 검토하고 배출 감축량을 검증
하며, 이에 대한 ERUs는 관련 당사국이 발행함

Joint Implementation

교토의정서 제6조에 명기되어 있는 공동이행제도는 부속서 I국가들 사이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부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고로 현재 비부속서 I국가인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히 EU에서 동부유럽국가와 공동이행을 추진하기 위하여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동이행제도에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감축분을 ERUs (Emission Reduction Unit)라고 하며, ERUs는
2008년 이후에 발행되고 있습니다.

※ JI 역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크레디트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CDM과 유사하지만, CDM은 non-
Annex I 국가에서 수행된 프로젝트에서 크레디트가 발생하는 반면, JI는 Annex I 국가에서 이행된 프로젝트로부터 크레디트가 발생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교토의정서 제17조에 정의된 수단으로, Annex I 국가(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는 의정서에서 규정한 배출권
(예를 들면, AAU, CER, ERU 등)을 다른 Annex I국가에 판매하거나 다른 Annex I 국가로부터 구매할 수 있
습니다. 단, Annex I 국가가 인수할 수 있는 배출권의 양에는 제한이 없지만, 한 Annex I국가가 다른 Annex 
I국가로 이전할 수 있는 배출권의 양은 CPR(Commitment Period Reserve)에 의해 제한됩니다.
CPR이란 한 국가가 자국의 레지스트리에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배출권의 최소 수준을 의미하는데, 이 같
은 CPR의 도입은 Annex I 국가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 없이 배출권 거래만을 통해 할당
된 의무감축량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거래단위 메커니즘 1차이행기간활용 이월한도

AAU 부속서 I 국가할당량 한도없음 한도없음

RMU 흡수원감축량 산림경영한도 이월불가

CER 청정개발체제 구매국할당량의 1% 할당량의 2.5%

ERU 공동이행 한도없음 할당량의 2.5%

Emission Trading



미국 불참 선언
미국정부교토의정서1차의무불참선언
- 미국 : 주요개도국불참과 자국경제에대한 영향 이유

교토의정서 발효
EU, 러시아의비준으로교토의정서발효

- 선진국의2차 의무(2013-2017) 협상 개시

신기후체제도입

코펜하겐 총회

개도국, 선진국모두에대한의무부과협상실패 (코펜하겐총회)

신기후체제 협상

선진국2차의무협상과개도국의무부담협상연계로, 
2020년이후에대한신기후체제협상위원회출범

교토의정서 2차 의무

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필요
- 우리나라2017년 배출량대비24.4% 감축

교토의정서상선진국2차의무(2013~2020)타결
- 그러나, EU만 동참.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불참 선언

파리협정체결
194개국의온실가스감축합의
- 우리나라또한 온실가스감축국가로지정(CO2 배출량세계 7위)



COP21- COP6 COP11 COP16 COP17 COP18
파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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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를배출한만큼상쇄(Offset)하는대책을세워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만드는것을의미

여러활동에따른
온실가스 배출

배출권소각,           
나무식재,                

상쇄비용투자등

탄소중립은 “선언”이아닌, “0(NET-ZERO)”으로의 “이행”이며, “정성”이아닌 “정량”



727.6(`18년정점)

436.6 (40%)

탄소중립

온
실
가
스
배
출
량





(75.4백만톤감축목표)512백만톤배출목표

서울시10개면적
축구장30만개면적
태양광발전설치시가능

(국내기준,  연배출량기준)



2018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

배출목표량(백만tCO2.eq) 686.3 633.9 625.1 617.6 602.9 585 560.6 529.5 436.6 -

배출감축량(백만tCO2.eq) 0 52.4 8.8 7.5 14.7 17.9 24.4 31.1 92.9 249.7

국제감축량(백만tCO2.eq) 0 0 0 0 0 0 0 0 37.5 37.5

총감축량(백만tCO2.eq) 41.3 52.4 8.8 7.5 14.7 17.9 24.4 31.1 130.4 287.2

년간감축비율(%) 0 18 3 3 5 6 8 11 4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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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제1차국가 기본계획 2023.4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2008 20092006 2007

● (201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시행령

● (2009.7)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제1차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 (2014.6) 
제2차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 (2019.5) 
제3차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 (2016.12)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2019.10)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 (2020.12)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 (2018.7) 
2030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수정안

● (2016.12)
2030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

● (2010.8)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2011.1)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2012.1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
한 법률 • 시행령

● (2008.12) 
국가 기후변화
종합계획

● (2010.10)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 (2012.12)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 (2014.1) 
제1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2017.1)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2019.12)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2014.9) 
제1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 (2018.7) 
제2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 (2020.9) 
제3차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 (2014.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인증지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 (2016.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

● (2013.2)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2013.6)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 (2008.8)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

● (2014.1)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 (2019.6)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 (2006.10)
제1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2011.8)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1)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 (2014.12) 
제1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 (2018.1) 
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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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제16646호(시행: 2020.5.27.)

•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일반정보

연혁및제·개정내역

• [2010.4.14.] 제정

• [2013.3.23.] 일부개정

-녹색성장위원회소속변경(대통령→ 국무총리)

-녹색성장기획단폐지→ 국무조정실녹색성장위원회운영지원

• [2017.4.18.] 일부개정

-신·재생에너지설명에서친환경에너지문구삭제

• [2020.5.27.] 일부개정

-기후변화로인한자연재해에홍수와폭염을포함

주요내용

※ (참고) 타법개정

- 타법률개정으로인한변동사항(중앙행정기관명, . 내용, 
용어등)에따른개정사항

- [̀12.4.15], [̀13.10.31], [̀16.9.30], [̀17.7.26], [̀18.3.20], [̀19.4.1]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수립·시행”에관한사항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수립/시행

- 녹색성장위원회및국무회의심의

▶“녹색성장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심의(국무총리소속)

▶“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에관한사항

- 녹색경제/산업육성및지원,자원순환촉진,기업의녹색경영촉진,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지원, 조세제도 운영, 녹색기술/녹샌산업 지원,
표준화및인증,중소기업지원,일자리창출등

▶“저탄소사회의구현”에관한사항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온실가스 감축 조기행동 촉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의 보고,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기후변화
영향평가및적응대책의추진등



• 법률제31168호(시행: 2020.11.20) (타법개정)

• 국무조정실(녹색성장지원단)

• 약칭: 녹색성장법시행령

일반정보

연혁및제·개정내역

• [2010.4.14.]시행

• [2012.12.27.]일부개정

-녹색성장위원회심의대상확대,검증기관지정요건강화등

• [2016.6.1.]일부개정

-2020년BAU대비30%감축→2030년BAU대비37%감축,

해양·수산·해운·항만관장기관해양수산부로변경,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국무조정실장소속으로변경

• [2018.1.1.]일부개정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환경부장관소속으로변경

주요내용

※ (참고) 타법개정

- 타법률개정으로인한변동사항(중앙행정기관명,내용, 
용어등)에따른개정사항

- [̀10.10.16], [̀11.6.24], [̀11.10.29], [̀12.4.15], [̀12.4.27], [̀13.3.23], 

[̀14.7.15], [̀14.11.19], [̀16.12.2], [̀17.7.26], [̀18.1.18], [̀18.9.21], 

[̀18.11.29], [̀19.28], [̀19.3.14], [̀20.8.28], [̀20.11.20]

▶“저탄소녹색성장국가전략”에관한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수립, 중앙·지방 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점검·평가

▶“녹색성장위원회”에관한사항

- 녹색기술관련재원의배분방향등의심의,반기별1회개최및개최7일전까지
회의의일정및안건을각위원에게통보

▶“저탄소녹색성장의추진”에관한사항

-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녹색산업투자회사 재정 지원 및 운영, 녹색기술 ·
녹색산업의표준화,녹색제품에대한공공기관의구매촉진등

▶“저탄소사회의구현”에관한사항

- ①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변경, ②에너지기본계획 변경, ③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설정·관리,④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원칙및역할,⑤관리업체
지정,목표관리방법및절차등,⑥등록부관리,검증기관,⑦명세서관리등

▶“녹색생활및지속가능발전의실현”에관한사항

- ①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 ②녹색국토 관리, ③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④녹색건축물기준,⑤녹색건축물확대등



• 법률제11419호(시행: 2012.11.15.)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일반정보

연혁및제·개정내역

주요내용

▶“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

-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10년을 단위로 매
5년마다공동수립

- 환경부장관은매계획기간시작6개월전까지국가배출권할당계획을수립

▶“할당대상업체의지정및배출권의할당”에관한사항

- 할당대상업체지정기준

·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tCO2-eq 이상인 업체
이거나25,000tCO2-eq이상인사업장을하나이상보유한업체

-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은 이행연도별 배출권수요, 조기감축실적, 배출권
제출 실적, 무역집약도 및 탄소집약도, 배출권 할당량의 형평성, 부문별업종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수준 및 국제 경쟁력,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정도등을고려하여할당

▶“배출권거래및제출,이월,차입,상쇄”에관한사항

- 배출권거래의단위설정및거래에대한세부사항

- 배출권거래계정의등록및거래신고,배출권거래소에대한사항

- 시장조성자와시장안정화조치에대한사항

- 배출권제출,이월,차입,상쇄등에관한세부사항

• [2012.11.15.] 제정
• [2016.6.1.] 시행령일부개정
-배출권거래제총괄운영주체변경(환경부-> 기획재정부)
-부문별관장기관책임제도입
-1차계획기간차입한도상향(10% -> 20%) 

• [2017.3.27.] 시행령일부개정
- 시장안정화조치기준추가
-해외온실가스감축실적인정

• [2017.8.9] 시행령일부개정
-배출권차입한도조정(1차이행연도10%->15%)

• [2017.12.29.]시행령일부개정
-배출권거래제총괄운영주체변경(기획재정부-> 환경부)
-배출권거래제협의체도입

• [2019.1.17.] 법률일부개정
• [2020.6.1.] 법률일부개정
• [2020.8.18.] 시행령전부개정
-배출권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근거마련
-무상할당업종기준변경(비용발생도X 무역집약도= 0.002 이상)
-배출권시장조성자업무기준추가



• 법률제16992호(시행: 2020.2.11) (일부개정)

• 산림청(산림정책과)

일반정보

연혁및제·개정내역

• [2013.2.23.]시행

• [2017.9.22.]일부개정

-목제품이용증진활동을통하여추가된 산림탄소흡수량을

상쇄실적으로사용

-산림탄소흡수량검증전문인력의교육및교육프로그램개발

관한사항신설

• [2020.2.11.]일부개정

-일부용어개정

주요내용

※ (참고) 타법개정

- 타법률개정으로인한변동사항(중앙행정기관명, . 
내용, 용어등)에따른개정사항

- [̀13.3.23], [16.5.29], [18.4.17]

▶“탄소흡수원확충”에관한사항

-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신규조림, 보호지역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재해방지탄소흡수원관리정의

▶“탄소저장목제품및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이용증진”에관한사항

- 목제품이용증진, 목제품이용실태조사, 목재산업 에너지 효율화,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활용촉진정의

▶“산지전용억제및산림황폐화방지등”에관한사항

- REDD+(ReducingEmissionsfromforestDeforestationandDegradation)

-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산지전용 억제 등의 연구 및 지원, 복합형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정의

▶“산림탄소상쇄”에관한사항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을 통한 산림탄소흡수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산림탄소상쇄기반구축

- 산림탄소 흡수량 모니터링 및 검증, 인증, 인증유효기간, 산림탄소센터의 설치
및육정산림탄소흡수량거래기반등조성

▶“탄소흡수원증진기반조성”에관한사항

- 탄소흡수원 지수의 개발 및 공표, 산림탄소상쇄 운영 표준 , 탄소흡수량 측정
·보고·검증,연구개발및기술의이용·보급촉진,탄소흡수원특성화학교등



• NDC(NationallyDeterminedContribution,국가결정기여)

• 파리협정에서 각 당사국이 스스로의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를자발적으로제출

•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NDC의 내용에
법적구속력미부과

• 다만, 2023년부터 5년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및 장기
목표 달성가능성 평가를 위한 전지구적(Global
stocktake)을실시

일반정보

연혁및제·개정내역

• [2015.6.11.]UNFCCC제출

-2030BAU대비37%감축목표(BAU,850.6백만톤)

• [2020.12.30.]UpdateofFirstNDC

-paragraph24ofdecision1/CP.21에따른NDC개정

* (paragraph24ofdecision1/CP.21)각당사국이제출한NDC는

2020년까지2030년 일정(timeframe)에맞추어개정해야하며,

매5년마다개정하도록함

주요내용

▶“2030목표개정”에관한사항

- 2030년까지2017년709.1백만톤대비24.4%를감축하도록수정

- 이는절대량방식으로변경을통해,기존BAU대비보다예측가능하고투명한
방법으로배출감축량을목표로하기위함

- 또한 2019년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개정및2050년탄소중립목표수립등을
통해2030년배출감축목표를소기에달성할수있도록함

▶주요변경사항

- ①에너지산업및수출주도경제가강함에도불구,2017년대비1/4수준감축
목표를수립하여전지구목표달성에부합하도록함

- ② 파리협정4.4조에따라기존BAU방식에서절대량방식으로변경

* (파리협정4.4조)DevelopedcountryPartiesshouldcontinuetakingthelead

byundertakingeconomy-wideabsoluteemissionreductiontargets.

- ③ 신규석탄발전공정제한을통한국내배출감축분상향

- ④ 별표Iofdecisions4/CMA.1에따라NDC명확성,투명성등제고를위한정보제공

- ⑤ 한국은 국내 감축 노력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파리협정 6조에 따른
자발적협력을활용할계획이며,LULUCF분야또한포함하도록함

*(LULUCF)토지이용,토지이용변경및임업(LandUse,LandUseChangeandForestry



• 환경부고시제2020-3호(시행: 2020.1.10.)

• 환경부(기후경제과)

일반정보

연혁및제·개정내역

• [2010.8.30.] 제정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지정및관리등에관한지침

• [2011.3.16.] 폐지제정

-(지침명변경)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

• [2014.10.10.] 전부개정

-배출권거래제시행에따라제1편 ‘목표관리제운영’과제2편
‘명세서작성방법’으로분류

-제2편명세서작성방법은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모두적용

• [2017.1.1.] 전부개정

-지침운영시나타난미비점개선

• [2020.1.10.] 일부개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배출량보고및인증에관한지침’ 
개정에따라목표관리제관련조항에대해서동시개정

주요내용

▶제1편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

- 주체별역할정의:환경부장관,부문별관장기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 관리업체 구분, 소관 부문별 관장기관, 관리업체
지정대상,관리업체지정고시

- 온실가스·에너지감축목표설정및관리 :목표설정의원칙,기준연도배출량,
목표관리 대상 기간, 목표설정 기준 및 절차, 목표 설정방법(과거실적 기반,
벤치마크기반),벤치마크할당계수개발,에너지절약목표설정,목표달성평가

- 목표관리제배출량산정및보고체계:명세서작성및배출량등산정보고체계,
명세서제출,이행계획서작성및제출,이행실적보고서의작성

- 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검증

- 명세서및이행실적의확인:명세서확인,이행실적확인,개선명령

▶제2편명세서작성방법등

- 명세서 작성 방법 : 배출량 산정 원칙, 배출량 산정 절차, 배출량 산정 범위,
명세서의작성

▶별표

- 관리업체 지정 온실가스/에너지 기준, 소량배출사업장 기준, 목표 설정 방법,
배출량산정보고체계,목표설정특례등



•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1조

• 산업통상자원부

일반정보

연혁및제·개정내역

• 20년을계획기간으로5년마다수립, 시행

• [2008.8.27.] 1차’08~ ’ 30년

-핵심정책목표: 저탄소녹색성장

• [2014.1.14] 2차’14 ~ ‘35년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2025년7.5%, 2030년11%

-최종에너지감축목표13.3%

• [2019.6.4] 3차’19 ~ ’40년

-신재생에너지발전비중2030년20%, 2040년30~35%

-최종에너지감축목표18.6%

주요내용

▶“에너지소비구조혁신”에관한사항

-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목표에너지원단위 관리제 도입, 에너지 가격에
공급원가및외부비용적기반영,에너지원별‧부문별과세체계의합리적운영

-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 뿐만 아니라 시스템 단위에서의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통해종합적에너지효율제고

▶“깨끗하고안전한에너지믹스로전환”에관한사항

- 재생에너지2040년발전비중30~35%목표로확대

▶“분산형‧참여형에너지시스템확대”에관한사항

-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등수요지인근분산형전원발전량비중을
‘40년30%로확대

▶“에너지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에관한사항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투자확대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육성,수소를중요에너지원으로활용,산업혁신과온실가스
감축을위한새로운모멘텀확보

- 고효율기자재 및 공장‧건물 등 대상으로 한 에너지솔루션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해에너지소비구조혁신뒷받침

▶“에너지전환을위한기반구축”에관한사항

- 에너지전환을뒷받침하기위한전력‧가스‧열시장제도개선



• 환경부등총17개관계부처합동수립

• 20년을계획기간으로5년마다연동계획으로수립·시행

• 기후변화대응의최상위계획으로서기후변화정책의
철학과비전제시

•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과 지구 온난화 적응을 위한
정책방향설정및에너지등유관계획과정합성확보

• 파리협정상5년단위NDC갱신에맞추어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및이행로드맵을포함하여수립

일반정보

연혁및제·개정내역

• [2016.12.6] 제1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수립

• [2019.10.22] 제2차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수립

주요내용

※ 관련계획

-상위계획: 「녹색성장국가전략」, 「녹색성장5개년계획」

-하위계획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할당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

-관련계획:「에너지기본계획」및에너지수요관리를위한유관계획

▶ 시장을활용한효율적온실가스감축:배출권거래제

1.실효성있는감축기반구축

-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허용총량 설정 강화 : 3기(‘21~‘’25년)
663백만톤→4기(’26~‘30년)617백만톤

- 제도실효성제고를위한과징금상한조정

2.온실가스배출기업의책임강화

- 배출권유상할당비율점진적확대:‘21년10%로확대 →’26년추가확대추진

- 유상할당선정기준개선

3. 온실가스감축투자촉진

- BM할당방식확대및고도화및배출권할당단위를‘시설’에서‘사업장’으로개편

4.배출권거래유동성제고

- 배출권거래시장의유동성확보를위한배출권이월제한

- 시장조성자제도의확대·운영,시장내파생상품도입·활성화

5. 배출량검·인증체계개선

6.외부사업의합리성제고

- 국내외부사업감축실적의상쇄배출권전환제도개선

- 파리협정체제에부합하는해외감축실적인정체계구축



• 제3차(2019~2023)[국무회의심의·확정: 2019.05.21.]

• 국무조정실(녹색성장위원회)

일반정보

연혁 및계획 수립내역
• [2009.07.] 제1차국가전략5개년계획수립

- 제1차5개년계획추진배경및개념제시

-녹색성장재정투자계획수립

-녹색성장추진체계 제시

• [2014.06.] 제2차국가전략5개년계획수립

- 제1차5개년계획최종평가

-제2차계획기본방향제시

-재정투자계획수립

-기대효과

[2019.05.] 제3차국가전략5개년계획수립

- 제2차계획의‘경제와환경의조화로운발전을통한
국민행복실현’비전에서‘포용적녹색국가구현’
비전의실현을위한계획수립

주요내용(정책방향)

▶온실가스감축평가·검증강화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체계 마련을 위하여 범부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관계부처별온실가스감축체계수립

- 온실가스감축이행실적평가를위한부문별평가지표구축및점검을
위한정기적환류및대국민공개

▶배출권거래제정착

- 온실가스감축효과제고를위한제도개선및보완

·배출허용총량의합리적설정·배분과배출권유상할당확대및기준합리화

·유상할당수입을활용한감축지원강화

- 배출권시장활성화를통한비용효과적감축유도

·배출권유상할당경매방식다양화

·배출권의수요·공급불일치해소방안마련

·제3자시장참여및파생상품거래를통한시장활성화

▶탄소흡수원및국외감축활용

- CCUS원천및실증기술확보와탄소흡수원확충을위한국내외,농축산,해양
부분의흡수원확충

- 국제탄소시장을활용한국외감축이행



• 제3차(2021~2025)[국무회의심의·확정: 2020.12..]

• 국무조정실(녹색성장위원회)

일반정보

연혁 및계획 수립내역
• [2008.12.]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수립

-우리나라최초의국가단위기후변화적응대책

• [2010.10.] 제1차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에따라최초의법정
계획인‘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1~‘15)’수립

• [2015.12.] 제2차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

-5년후,‘1차대책의종합평가및수정보완방향을
설정하여제2차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6~‘20)’수립

• [2020.12.] 제3차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

-2차대책의종합평가를통해관계부처합동으로
기후변화적응대책을수립하고,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통해최종확정

주요내용

▶기후리스크적응력제고

- 미래기후위험을고려한물관리

- 생태계건강성유지

- 전국토의적응력제고

- 지속가능한농수산환경구축

- 건강피해사전예방체계마련

- 산업및에너지분야적응역량강화

▶감시·예측및평가강화

- 종합감시체계구축

- 시나리오생산및예측고도화

- 평가도구및정보제공강화

▶적응주류화실현

- 기후적응추진체계강화

- 기후탄력성제고기반마련

- 기후적응협력체계구축및인식제고



• 법적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50조

• 관계부처합동

일반정보

연혁및제·개정내역

• 20년을계획기간으로5년마다수립, 시행

• [2006년] 1차’06~ ’ 10년

-법적근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2조

-4대전략:  자연자원의지속가능한관리, 사회통합과국민건강
증진, 지속가능한경제발전, 기후변화대응과지구환경보전

• [2011.8.] 2차’11 ~ ‘30년

-4대전략: 환경및자원의지속가능성강화, 기후변화적응및
대응체계확립, 사회적형평성및국민건강증진, 경제및산업구조
지속가능성제고

[2016.1.12] 3차’16 ~ ’35년

-4대목표: 건강한국토환경, 통합된안심사회, 포용적경제, 
글로벌책임국가

주요내용

▶“글로벌책임국가”에관한사항
- 신기후체제감축목표이행계획수립및후속협상대응,기후변화대응글로벌기술

협력 활성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착, 감축유연성 제고 및 탄소시장 활성화,
REDD+ 시범 사업 추진, 산업‧발전 부문 및 건물부문, 농어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교통‧물류체계구축,폐기물부문온실가스감축강화,기후변화적응역량강화

- 기후변화및환경보호분야개도국지원확대,국제기구(GCF,UNEP,UNESCAP등)와
협력강화,동북아환경협력강화,그린데탕트를통한남북환경공동체기반구축

▶“건강한국토환경”에관한사항

- 도시열섬완화기능증진을위한도시숲조성과연결성강화,생태계서비스의
가치확대,기후변화취약종보전관리,산림자원의가치제고

▶“통합된안심사회”에관한사항
- 기후변화대비우수유출저감시설확충활성화,도시침수대응하수도인프라구축

▶“포용적혁신경제”에관한사항

- 기후변화 적응 산업 육성 및 지원,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첨단융합 및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투자확대,온실가스등의재활용기술개발,에너지분야
신시장창출을위한혁신기술발굴,융‧복합환경기술개발확대추진

- 친환경순환경제정착,재사용-재활용확대를통한자원순환촉진,국제환경규제
선제대응역량강화,기업의친환경정보와녹색금융연계강화,대국민기후변화
교육기반 확대 탄소중립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지속가능하고안전한에너지체계구축,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



• 유엔기후변화협약사무국제출(제출: 2020.12.30.)

• 대한민국정부

일반정보

수립경과및절차

• [2019.3.~12.] 2050 저탄소사회비전포럼운영

-7개분과69명구성(총괄,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비에너지, 청년)

-국가비전, 2050년온실가스배출목표, 탄소중립달성방안등제시

• [2020.6.~7.] 대국민온라인설문조사실시

-국민대부분2050 탄소중립목표설정검토필요성동의(92.5%)

• [2020.7.] 전문가심층토론회개최

-친환경차보급방안, 저탄소산업혁신방안등5개주제토론(5회)

-저탄소사회전환을위한정책적, 기술적장애요인의해결방안논의

• [2020.10.17.] 국민토론회개최

-(주제)탄소중립을지향하는2050 LEDS 수립을위한도전과과제

-대다수토론회참가자2050년탄소중립사회지향에동의(91%)

• [2020.12.15.] 국무회의를통해국문본확정

주요내용

▶“2050탄소중립기본방향”에관한사항

- 국가 전반의 녹색전환을 위한 5대 기본방향 제시(①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②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③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④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⑤탄소 흡수
수단강화)

▶“부문별비전및전략”에관한사항

- 7개 부문 현황 및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비전 및 전략 제시(①에너지
공급(재생에너지 확대), ②산업(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③수송(미래차 중심
재편), ④건물(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⑤폐기물(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⑥농축수산(스마트농업확대),⑦흡수(탄소흡수원확대))

▶“2050탄소중립이행기반혁신”에관한사항

-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행실적에 대한 투명성
확보필요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에너지 정책의
연계강화,정책전반의기후영향고려,에너지전환기반구축)

-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감축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정책적 측면에서 유상할당
비율과벤치마크적용을단계적으로확대하고저탄소기술에대한지원강화예정

- 2025년까지 총 73.4조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 추진(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전환,저탄소분산형에너지확산,녹색산업의혁신생태계구축)



• ‘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7%(BAU 851백만톤
대비)를 효율적으로 목표 달성 하기 위한 체계적인
이행방안제시

일반정보

연혁및제·개정내역

• [2016.12.6] 2030 온실가스감축기본로드맵수립

주요내용

- ‘30년감축량315백만톤중국내에서는전환(발전),산업,건물
등8개부문에서219백만톤(BAU대비25.7%)을감축

- 전환(발전)부문은국내에서가장많은64.5백만톤(부문BAU
대비19.4%),산업부문은56.4백만톤(11.7%)을감축

- 건물 부문은 35.8백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백만톤,수송부문은25.9백만톤(24.6%)을감축

- 공공/기타 부문은 3.6백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백만톤(23%),농축산부문은1.0백만톤(4.8%)을각각감축

-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통해96백만톤을감축

• [2018.7.24] 2030 온실가스감축로드맵수정안확정

▶수정개요

- 기존로드맵은BAU대비상대적감축목표에근거하여미래전망이바뀔때마다
소모적논란과비판초래,절대량목표로전환필요

- 온실가스감축을위한구체적이고명확한정책시그널제공필요

▶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 기존로드맵배출전망치인2030년850.8백만톤적용

- 감축목표감축후배출량536.0백만톤(BAU대비37%감축,‘15년대비22.3%감축)

- 국내부문별감축후배출량을574.3백만톤이내로유지

- 에너지효율화와수요관리강화,우수감축기술확산등을통해276.5백만톤감축

- 잔여감축량38.3백만톤은산림흡수원활용과국외감축등으로줄이되,파리협정
후속조치동향등을고려하며진행

- 향후 감축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감축목표 이행관리 강화를 위해 3년단위
감축경로(중간목표)제시

- 3년단위로감축후배출량의평균값을활용하되,전환부문은추가감축잠재량을
고려하여범위(range)로산정



• (수립근거)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
법률」제4조

-기본계획은매계획기간시작1년전까지수립

• (대상기간) 배출권거래제3차, 4차계획기간(2021~2030)

• 기획재정부∙환경부

일반정보

수립연혁내역

• [2014.1.] 1차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수립

-(목표) 효과적인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원칙) 국제협약준수, 경제적영향고려, 시장기능활성화, 
공정한거래, 국제기준부합

• [2017.1.] 2차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수립

-1차계획기간운영방향및성과

-신기후체제출범대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변경(16.6)

*2030년배출전망치대비37%로감축

• [2019.12.] 3차배출권거래제기본계획수립

-(목표변경) 2030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에기여

주요내용

▶“3차계획기간운영방안”에관한사항

- 파리협정 체제로 본격 전환되는 21년부터 그간 제외되었던 국내 CDM 사업
시행시설을배출권할당대상에포함

- 국내 외부사업 감축실적의 상쇄배출권 전환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미치는영향을객관적으로평가하여제도운영

- 파리협정 체제에서 우리나라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되는 해외 감축실적은

상쇄배출권으로전환∙사용인정

▶“4차계획기간운영방안”에관한사항

- 국내 외부사업에 대한 종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감축목표 및
배출권거래제에대한영향을고려한운영방향결정

▶“국제탄소시장연계∙협력”에관한사항

- 국제탄소시장활성화에대비한국제협력체계구축및국외감축목표구체화

- 공적개발원조 사업 등을 통해 형성된 양자관계를 활용하여 한국형
양자협력사업모델개발및시범사업추진

▶“국내산업지원대책”에관한사항

- 온실가스저감잠재력이높은분야를중심으로직접배출저감을위한공정개선
사업지원(예.연료전환)

- 2030온실가스국가감축목표달성을지원하기위한국외감축사업지원



• [ 근거]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5조및같은법시행령제3조

• [ 수립주체] 환경부장관

• [ 이력] (2014.9) 1차국가배출권할당계획

(2018.7) 2차국가배출권할당계획

(2020.9) 3차국가배출권할당계획

• [3차계획주요변경사항]

일반정보및연혁 주요내용

▶ 배출권할당대상부문및업종

▶유연성기제:이월‧차입기준,상쇄배출권제출한도등

①부문‧업종구분기준,②대상부문‧업종분류,③무상할당업종

▶배출허용총량및부문별할당량

①배출허용총량설정방향및산정방식

② 3차계획기간배출권총수량및배출허용총량

③ 부문별할당량및할당량산정사유ㅊ

▶배출권예비분
①예비분의용도, ②용도별설정방식, ③용도별예비분수량,
④예비분배분기준및운용방식등

▶업체별배출권할당

①주요개념(사전할당/추가할당/기준연도/할당계수및조정계수/GF방식/BM방식)

②업체별배출권할당방향
③BM 대상시설정의및시설별BM계수

④할당량산정대상

⑤유상할당배출권차감(유상업종업체별할당량의10%)
⑥유상할당배출권공급방식(경매방식개요) 등

▶추가할당및할당취소:추가할당및할당취소검토기준



자발적의무



25,000톤미만사업장여러개

25,000톤이상사업장 1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제도안착 상당수준감축 적극적감축

대부분GF, BM할당(3개) BM할당확대(7개) BM할당확대(12개)

100% 97% 유상할당 10%까지확대

배출시설단위 사업장단위

할당대상업체 + 시장조성자 + 제3자참여확대

각이행연도에제출해야하는배출권의 10% 각이행연도에제출해야하는배출권의 5%



3차계획기간
(2021~2025년)

1차계획기간(2015~2017년) 2차계획기간(2018~2020
년)

[만톤] [원]



종가기준 : (당월) 11월 30일 / (전월) 10월 31일









배출권 가격이
2만원 이하로
하락 후,
9.29일 기준
22,300원
(KAU20) 유지

• KAU 역대 최고가(KAU20) 42,500원(‘20.04.02)
• KAU 최저가(KAU15) 7,860원 (‘15.02.03) 



◆ 총 거래량 : 163.91백만톤* (거래금액 기준 4조 420억원 해당)

✓ (KAU) 136.8(83%), (KCU) 3.4(2%), (KOC) 23.7(15%)

✓ (장내거래)  44.5 %, (장외거래)  55.5 %

KAU (Korean Allowance Unit) : 할당대상업체에 할당된 배출권

KCU (Korean Credit Unit) : KOC로부터 1:1 전환된 상쇄배출권

KOC (Korean Offset Credit) : 외부사업 인증실적

* KAU, KCU, KOC 장∙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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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시행령(26~32조)

• 산업통상자원부 (범정부부처협력)

일반정보

연혁및제·개정내역

• [2010.1]  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시행령(26~32조)에
따라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실시

• [2011.3]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
지침확정 ‧고시

• [2014.10]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
지침 개정

• [2016.12]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운영등에관한
지침 개정(환경부고시, 제2016-255호)

주요내용

▶제도정의

- 산업‧발전부문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사용량목표를설정하여관리업체의
목표이행을관리및지원하는제도

▶추진배경

- 관리업체기업은온실가스및에너지에대한명세서제출,차년도의목표설정
및 이행계획 수립, 2012년 이후부터는 매년 목표이행 및 실적검증 등 관리
체계를통해목표이행평가

▶제도절차

▶관리업체지정기준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설정 및 관리대상인 관리업체는 업체 단위와 사업장
단위로구분,연차적으로적용대상확대(녹색법시행령제29조)

- 온실가스 배출량: (업체기준) 50,000tCO2-eq, (사업장기준) 15,000tCO2-eq
화석에너지소비량:(업체기준)200TJ,(사업장기준)80TJ(’14.1.1부터)

- 국가 온실가스감축 중기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서 온실가스
다배출ㆍ에너지다소비업체에대한온실가스ㆍ에너지목표관리제시행



온실가스배출량및에너지소비량이 (50,000tCO2eq 200TJ이상업체, 15,000tCO2eq 80TJ이
상사업장) 이상인업체및사업장을관리업체로지정하여온실가스감축목표, 에너지절약목표
를설정하고관리제도

제도개요

제도일반
• 운영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

• 운영총괄 : 환경부 (부문별관장기관 :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농림부, 환경부)

• 제도시행 : 2011년

• 대상 : 2020년기준427개기관

-환경부(18), 농림부(23), 국토부(148), 산업부(227), 해수부(11)

추진프로세스



제도절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64조 (과태료)] 규정에따라목표관리대상업체가의무를불이행
한경우최대1,000만원의과태료부과

-관리업체가보고를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한경우300~1,000만원

-관리업체가개선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300~1,000만원

-관리업체가공개를하지아니한경우1,000만원

-관리업체가시정이나보완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경우300~1,000만원

의무불이행

기타 •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관리업체로지정된업체중온실가스배출량연평균총량이
125,000톤이상업체또는25,000톤이상사업장의경우배출권거래제의할당대상업체로지
정 (관리업체→할당대상업체)



조기감축실적

▶‘조기감축실적’의정의

- “조기감축실적“이란 관리업체가 조기행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중에서지침에서정하는유형,방법및절차에따라인정된실적을
말함

▶“조기감축실적”의법률적정의

내부감축실적

①….제12조에따라배출권을할당받기전에외부전문기관(기본법제42조

제9항에따른외부전문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의검증을받은온실가스감

축량(이하"조기감축실적"이라한다)에대하여는 ….할당계획수립시반영하

거나제12조에따른배출권할당시해당할당대상업체에배출권을추가할

당할수있다.

제15조(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근거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조기감축실적”인정평가절차

① 신청서류접수 →  ②사전검토수행및중복성평가추가자료요청·접수등

평가준비→ ③평가위원회개최 → ④타부처평가결과확인에대한회신→ ⑤

관장기관평가결과환경부통보→  ⑥환경부평가결과통보→  ⑦인정결과및

인정량통보→  ⑧실적인정서발급및관리

▶‘내부감축실적’의정의

- “내부감축실적“이란 할당대상업체 내에 감축 설비‧기술을 도입하여
각 계획기간의 기준기간에 발생한 감축량으로 할당량에 가산할 수
있는감축실적을말함

▶근거법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 제6호, 제4항 및 제5항

▶“내부감축실적”의법률적정의

6. 전전(前前) 계획기간또는직전계획기간의할당대상업체로지정된후계획

기간중해당업체의배출시설에제4항제1호의방법론을적용할수있는온실

가스감축설비및기술을도입[감축설비및기술을도입한연도가전전(前前) 

계획기간또는직전계획기간의할당대상업체로지정된연도라도감축실적이

전전(前前) 계획기간또는직전계획기간중에최초로발생한경우에는최초발

생연도를도입연도로간주한다]하여해당계획기간의기준연도(해당업체가

기본법제42조제6항및영제8조제2항에따른목표를준수해야하는연도는제

외한다)에발생한감축실적. 이경우제5호에해당하는배출시설또는배출활동

이나벤치마크적용시설에서발생한감축실적은제외한다.

<일부생략>

제6조(할당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및시행령제28조

• 환경부(기후전략과)

일반정보

연혁및제·개정내역

• [2011.1.5]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관한지침확정 ‧고시

• [2012.2.6]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연계 연계·통합 운영을 위해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이개정고시

• [2013.12.31] 비규제부문 외부감축실적 인정제도 등
세부사항마련위해일부개정‧고시

• [2015.12.30] 2016년 이후 목표설정 및 제도 보완을
위해일부개정‧고시

• [2020.12.30] 그 린뉴 딜 제 도 개선 과 제 로 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방안을 마련 위해
일부개정‧고시

주요내용

▶제도정의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국공립대학등공공부문의기관에대해
매년온실가스감축목표를설정하고이에대한이행실적을관리해나가는제도

- (환경부) 목표관리제 운영기준 마련 등 제도운영 총괄, 기관별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검토(부적절할경우개선·보완요구),이행결과평가및평가결과보고

- (대상 공공기관) 감축목표 및 이행계획 제출, 목표달성을 위한 감축활동 추진,
이행결과보고서제출

▶목표관리운영체계

▶목표관리대상공공부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국‧공립대학, 국립
(서울)대학병원․치과병원이해당

- 공공부문에는 해당 기관의 모든 소속기관(지방관서, 사업소, 지사 등 대상기관의

하부기관)을포함

- 외부감축사업이란 공공부문이 외부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사업 중 공공목적의 사업으로 해당 감축 사업에 보조금을 투자하여
발생되는감축분을공공부문의실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한것

▶외부감축사업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등대상기관이매년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
약에대한목표를설정하고, 지속적으로감축활동을이행하는제도

제도개요

제도일반
• 운영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2조(기후변화대응및에너지의목표관리)

• 제도운영 : 환경부 (운영총괄, 감축목표및이행계획검토, 이행결과평가등)

• 제도시행 : 2011년(최초목표연도 : 2020년, 신규목표연도 : 2030년)

• 대상 : 2019년기준782개기관

-중앙행정기관(45), 지자체(243), 시·도교육청(17), 공공기관(290), 지방공사·공단(140), 국·공립대학(36), 국립
대학병원및치과병원(11) 

감축목표
• 2030년까지2017년기준온실가스배출량37.5% 감축 (2020.12 목표재설정)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17년기준24.4%보다강화된수치

-2011년최초시행시목표: 2020년까지2007~2009년평균배출량대비30% 감축

특이사항
• 환경부장관은이행계획, 이행결과평가결과를종합하여공표, 감축실적이우수한기관등에

는포상·표창할수있음

• 단, 목표달성을이행하지못한기관에대한벌칙규정은존재하지않음



• 2019년도782개기관의2019년도온실가스배출량은398만톤으로서, 기준년도배출량
(2007~2009년평균배출량)인521만톤대비23.5%감축

-2019년도감축률23.5%은전년감축률19.6% 대비3.9%p 추가감축한수치

-제도시행연도(2011년) 배출량473만톤대비15.8%(75만톤) 감축한성과

이행결과

• 기관유형별2019년기준배출량대비감축률상세

구분 지자체 공공기관
국공립
대학

지방공사
공단

중앙행정
기관

시도
교육청

국립대학
병원

감축률 28.1% 25.6% 22.5% 20.9% 17.7% 14.8% 8.9%

• 주요감축수단별감축량

구분
행태개선

(조명소등, 냉난방온도준수등)

시설개선
(친환경차량교체, LED 조명교체, 

신재생에너지설치등)

외부감축사업
(탄소포인트제,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친환경차량교체등)

감축량 90만톤 11만톤 21만톤

※ 출처: 환경부보도자료(̀20.8.5), ‘782개공공기관온실가스배출량, 전년대비3.9%p 추가감축’

제도절차

이행계획작성제
출

대상기관

이행계획작성검
토

이행연도감축목
표이행

이행결과보고 이행결과검토

환경부 대상기관 대상기관 환경부



• 외부사업자는외부사업을통해서발행받은인증실적(KOC)을배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등에게판매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외부사업인증실적(KOC)을상쇄배출권(KCU)으로전환하여배출권거래제도에서상쇄또는거래를할수있는제도

정의

상쇄제도일반정보

• [법률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제46조,

-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제29조, 30조

-동법시행령제47조, 48조, 49조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

외부사업일반정보

• [추진절차] 

-배출권거래제할당대상업체조직경계외부의배출시설또는배출활동등에서
국제적기준에부합하는방식으로온실가스를감축, 흡수또는제거하는사업

▶외부사업승인대상
(Who)외부사업자

-외부사업사업자는외부사업발굴·시행및운영에책임이있는주체(지침제2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통해확보한온실가스인증실적소유권자

(When)2010년4월14일이후에발생된사업

(Where) 할당대상업체조직경계(배출량보고시설)외부의배출시설또는배출활동

(What) 승인된방법론이존재하는온실가스감축사업

-방법론이등록되어있지않은경우, 방법론개발및승인후외부사업추진가능

(How) ‘외부사업타당성평가및감축량인증에관한지침’에제시한기준
적용
사업계획서작성→ 타당성평가→ 사업승인→ 사업시행(모니터링보고서작성) → 제3자검증→ 
감축량인증→ 인증실적발행

(Why) 자발적온실가스감축활동

-법및규제등에의해실시된감축활동은자발적이라고볼수없음

▶외부사업정의







할당량
(Cap)

할당량
(Cap)

감축이행

의무준수
배출량

(Compliance)

현재배출량 현재배출량

상쇄제도의활용

초과
배출량

영역 외의감축사업시행

GHG배출량

감축목표를지닌
할당업체에판매

감축활동에따른
실제배출량

온실가스
감축실적
(크레딧)

감축활동이없었을경우
예상배출량

온실가스
감축사업개시

감축활동
실시기간

A 할당업체 A 할당업체



상쇄

절차

운영

체계

,



• (개요) 농업경영체의농자재절감및에너지절감시설
설치에따른온실가스감축활동의온실가스감축량에
대해인센티브를지급하는사업

• (지침) 농업∙농촌자발적온실가스감축사업운영규정

• (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현황) 사업등록(68건), 인증(125건), 감축량(87,281tCO2)(’19 기준)

일반정보

연혁및제·개정내역

• [2012.5.18.] 제정

• [2012~2014] 시범사업운영

• [2013.5.28] 일부개정

-시범사업명변경(농업탄소상쇄시범사업→농업∙농촌자발적
온실가스감축시범사업)

• [2015] 본사업시행

• [2017.8.28.] 일부개정

-본사업시행에따른고시명칭변경및배출권거래제외부사업
참여연계를위한운영기준정비

• [2020.8.28.] 일부개정
-본사업의법적근거에「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추가

주요내용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대상분야 *사업기간최대3년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고효율설비전환,연료전환등)

- 신재생에너지사업(태양광,태양열,풍력,지열,소수력등)

- 합성비료절감사업(퇴비∙액비활용기술,녹비작물활용기술등)

- 농축산부산물등바이오매스활용사업(목재연료활용사업등)

- 기타감축사업(가축사료급여개선,논물관리기술(간단관개)등)

▶지원내용
- 컨설팅지원(사업계획서,모니터링보고서,타당성평가보고서,검증보고서)

- 정부구매지원(에너지1톤CO2당1만원,비에너지1톤CO2당2만원)

▶추진절차

①사업신청및사업계획서제출(농업인)

②사업타당성평가(농업실용화재단)

③사업등록심의(심의위원회)

④등록승인서발급(농업실용화재단)

①모니터링보고서제출(농업인)

②온실가스감축량검증(검증기관)

③사업인증심의(심의위원회)

④감축실적인증서발급(농업실용화재단)

사업등록 감축실적인증



농업·농촌자발적온실가스감축사업은농업경영체의자원순환농업에따른농자재절감및에너
지절감시설설치에따른에너지절약등온실가스감축활동에따른온실가스감축량에대해인
센티브를지급하는사업

제도개요

제도일반
• 운영근거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47조

• 제도총괄 : 농림축산식품부 (제도운영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제도시행 : 2015년(시범사업 : 2012~2014년)

적용감축기
술

• 총15개농업기술(방법론)에대해사업추진가능

-①미활용에너지이용, ②순환식수막재배, ③LED 조명기기설치, ④고효율보온자재, ⑤지열에너지, ⑥재
생에너지, ⑦녹비작물이용, ⑧완효성비료이용, ⑨목질바이오매스이용, ⑩바이오가스플랜트, ⑪왕겨이
용, ⑫보존경운, ⑬논벼재배시물관리, ⑭부산물비료이용, ⑮토지이용방법전환

참여절차

방법론등록

운영기관

감축사업승인
사업실행및모

니터링
모니터링보고서

검증
감축량인증

운영기관 사업자 검증기관 운영기관



수행실적
• 1̀9년까지총68건(528농가)의사업등록, 125건의인증을통해87,281톤의온실가스감축

• 2020년의경우9,738톤감축량인증

구분 등록(건) 등록농가(호) 인증(건) 인증농가(호) 감축량(톤) 방법론 개발

2012년 5 60 - - - 6

2013년 5 117 5 60 4,859 6

2014년 6 108 9 171 9,779 3

2015년 10 90 13 126 14,144 2

2016년 9 47 17 191 16,480 -

2017년 11 41 19 106 16,547 -

2018년 10 17 26 124 14,047 -3 (불필요 삭제)

2019년 12 82 36 131 11,425 1

누적 68 528 125 909 87,281 15

※ 출처: 농업부문온실가스감축사업, 2020,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기타 • 거래단가 : (경종) 15,000원/톤, (에너지) 10,000원/톤

• 2019년까지총87,281톤에대해87,836만원의인센티브지급



• 지자체, 기업, 산주 등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위한탄소흡수원증진활동을통해,추가적으로
확보한산림탄소흡수량을정부가인증해주는제도

• 산림탄소흡수량 거래가능 여부에 따라 “거래형”과
“비거래형”으로사업에참여가능

• (탄소흡수원증진활동) ①신규조림/재조림,②산림경영,
③식생복구, ④목제품 이용, .⑤산림바오매스 에너지
이용,⑥산지전용억제(비거래형만가능),⑦복합형사업

일반정보

연혁및제·개정내역

• [2013.6.5.] 제정

• [2014.11.10.] 일부개정

-사회공헌형산림탄소상쇄사업유형추가, 소규모사업내용

신설, 추가성평가기준완화등

• [2017.11.8.] 전부개정

- 산림탄소흡수량인증시탄소흡수원증진위원회심의필요, 

비거래형사업의사업계획서식간소화, 운영표준조문체계화

주요내용

▶“사업유형및참여유형”에관한사항

- [사업유형]신규조림/재조림,산림경영,식생복구,목제품이용,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이용,산지전용억제(비거래형),복합형사업

- [규모별 분류] 극소규모: 연간 순흡수량 100톤 이하, 소규모: 연간 순흡수량
100톤초과3,000톤초과,일반규모:연간순흡수량3,000톤초과

- [참여유형] (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흡수량을 등록부에 등록하여
자발적 산림 탄소 시장 등을 통해 거래 가능한 유형, (비거래형)
산림탄소흡수량을거래하지않고,기업홍보등거래이외목적사용사업

▶“사업유형및참여유형”에관한사항

- [주요 고려사항] ①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된 방법론 적용 필요, ②일반적인
여건이상의추가적인활동및실질적인흡수·고정필요,③흡수량은정량되어
검증 가능하여야 함, ④고정된 이산화탄소가 인위적·자연적으로 방출되지
않도록해야함,⑤환경·사회·경제적으로부정적영향발생X

▶“사업등록,모니터링,검·인증”에관한사항

- [사업 등록]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평가, 추가성 평가, 사업
계획의등록및변경관련사항정의

- [사업 모니터링] 사업 시작일, 모니터링 원칙, 모니터링 주기 , 모니터링 방법,
모니터링결과보고서작성및산림탄소흡수량유효기간설정정의

- [검·인증]검증원칙,검증수행,인증요청,인증심사,인증서발급및등록정의



탄소흡수원증진활동을통해확보한산림탄소흡수량을기업·산주·지방자치단체등이자발적시
장에서거래하거나, 기업이미지제고를위한홍보에활용할수있는제도

제도개요

제도일반
• 운영근거 : 탄소흡수원유지및증진에관한법률(제19조산림탄소상쇄)

• 제도총괄 : 산림청 (제도운영 : 한국임업진흥원-산림탄소센터)

• 제도시행 : 2013년(시범사업 : 2010~2012년)

사업및참여
유형

• 총6개사업유형존재

-①신규조림/재조림, ②산림복구, ③산림경영, ④목제품이용, ⑤산림바이오매스, ⑥산림전용억제

참여절차

• 참여유형은 ‘거래형’과‘비거래형’으로구분

-거래형: 자발적산림탄소시장에서거래가능, 비거래형: 기업홍보등거래이외의목적으로이용

사업계획서작성
및등록신청

사업자

타당성검토및
등록

사업실행및모
니터링

모니터링보고서
검증

흡수량인증

운영기관 사업자 검증기관 운영기관



수행실적

구분

사업 등록 현황(건)
연간

산림탄소
흡수량
(tCO2)

예상
산림탄소
흡수량
(tCO2)

산림조성

산림경영 목제품이용
산림 바이오
매스 에너지

이용
식생복구

산지전용
억제

복합형 합계
신규조림 재조림

거래형 7 17 145 2 3 28 0 0 202 253,722 7,584,534

비거래형 5 34 25 5 0 99 0 0 168 334,278 7,998,299

합계 12 51 170 7 3 127 0 0 370 588,00 15,582,833

• 총370건의사업등록(거래형202, 비거래형168), 약15,582천톤의산림탄소흡수량예상

• 총9,015톤산림탄소흡수량인증(거래5,677톤, 비거래3,338톤)

구분

산림탄소흡수량 인증현황(tCO2)

산림조성

산림경영 목제품이용
산림 바이오매
스 에너지 이

용
식생복구

산지전용
억제

복합형 합계
신규조림 재조림

거래형 0 26 139 0 5,506 6 0 0 5,677

비거래형 108 1,608 1,616 1 0 5 0 0 3,338

합계 108 1,634 1,755 1 5,506 11 0 0 9,015

기타 • 거래단가 : (산림사업) 15,000원/톤, (에너지사업) 10,000원/톤

• 산림탄소흡수량탄소중립목적사용(상쇄)사례

-2019 대한민국탄소포럼, 2019 목재문화박람회, 2020 대한민국목재산업박람회, ㈜이브자리, 소니코리아등



• 일상생활용품, 가정용전기기기등모든제품의탄소배출량정보를공개하고, 저탄소제품의인
증을통해시장주도의저탄소소비문화확산에기여하는제도 (환경부)

• 탄소발자국값이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하이거나최소탄소감축률이상이어야함

• 저탄소농업기술을적용하여농축산물생산전과정에서필요한에너지및농자재투입량을줄
이고, 온실가스배출을감축한농산물에인증을부여하는제도 (농림부)

• 탄소발자국값이최대허용탄소배출량이하이거나최소탄소감축률이상이어야함

• 불법벌목을금지하고산림경영, 임산물의가공및유통과정에서환경, 사회경제적으로지속가
능한산림경영을실천하는지제3자평가를통해인증하는제도(한국산림인증위원회)

• 산림경영인증(FM): 산림의지속가능경영인증, 임산물생산유통인증(CoC) : 산림경영인증을
받은산림에서나온제품임을인증



흡수원천억불/년대책수립2.0℃

IMM

5년단위5년단위제출

Cooperative  Approaches non-Market  ApproachesSustainable Development











· 당사국은 공동의 장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속하게 배출량 정점에 도달할 것을 촉구
단, 개도국의 경우 배출량 정점 도달 시기가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인정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 추진

·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따라 당사국별 상이한 여건을 고려

국가별 INDC의 수정 없이 글로벌 감축목표만을 확정 – 글로벌 감축목표 달성불가

기존 국가별 제출된 INDC를 기반
2025년에 87억 tCO2e, 2030년에는 151억 tCO2e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

2℃ 상승억제를 위해서는 전세계 배출량을 440억tCO2e로 제한필요

제5차 기후변화에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종합보고서 : 2100년지구온도 상승을 2℃ 이하로제한하기
위해 지구가 향후사용 가능한 탄소예산(Carbon Budget)으로약 1조톤CO2e 산출

→ COP26 권고 :  국가별 진전된NDC의제출권고 (우리나라12월 상향된NDC 제출완료)



진전원칙 : 차기 감축 목표 제출 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

목표방식 : 선진국(경제전반에 걸친 절대적 감축방식), 개도국은 유연한 감축방식 채택

구 속 력 : 목표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담보

목 표 : 최대한 조속히 전 지구적 최대 배출연도 달성

의 무 :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감축목표(INDC) 5년 마다 제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가별 제재 조치 시행 예정

감축목표 달성에 국제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국가별 국내법에 기반한 목표 달성 추진

선진국(절대량방식), 개도국(BAU,원단위 등) 감축목표 설정방식 인정 (2018년 재평가)

5개년 단위의 자발적 기여방안(INDC) 제출 – 단, 지속적으로 진전된 감축목표로의 제출

우리나라 – BAU방식에서 절대량방식으로 감축목표 변경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구 속 력 : 정보, 우수관행 및 경험 공유 강화

목 표 : 복원력(Resilience) 제고와 취약성 감소

의 무 : 국가 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

UN 주도의 국가별 적응계획의 이행여부, 효과성 평가를 보고서로 발간 전망

파리협정에서의 적응관련 급진전된 합의 및 논의 부족

이후 적응 계획과 이행내용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우수사례 등 정보 공유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국가 기후변화적응 대책 수립 결과를 토대로 제출 기반 확보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및 UN 제출 의무화

UN 주도의 개도국의 기후변화 지원(기후 재원 등)과 연계하여 추진 전망



이행보고·검토 : 각 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지원에 대해 이행 보고하고 점검을 받되, 
개도국에게는 보고 범위, 주기, 검토 범위 등 유연성 부여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 실시

종합점검은 개별 국가 단위가 아닌 전지구적 단위의 감축‧적응‧재정지원 현황 점검
이며, 포괄적이며 촉진적 방식으로 시행 규정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보고내용/방식 등 이견이 존재하였으나 작년 최종확정

COP26 회의에서 최종적인 보고양식 등 확정 완료

※ COP26 : 보고양식 등 확정







선진국의 공공재정 지원, 다양한 재원(민간섹터 등), 선진국별 의무부담, 기존 ODA 재
원과의 차별성, 주기적 정보공개(자발적)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지속적 논의 전망

매커니즘 : 기후변화협약 하 재정 매커니즘이 파리 협정 하 매커니즘으로 역할 지속

목 표 : 선진국은 재원 공여 및 조성에 선도적 역할 수행, 여타 국가는 자발적 참여

재원확대 :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여 재원 공여 및 조성 규모 확대

※ COP26 : 우리나라 그린ODA 확대계획을 발표

정보제공 : 선진국은 공공재정 지원 관련, 사전 및 사후 정보 격년 제출, 여타국의 자발적 제출 권고

※ 결정문에 연간 천억불을 기반으로 2025년까지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

재원조성의 공급주체의 범위, 선진국별 재원 공급의무에 관한 규정 및 재원마련 방안
에 대한 투명성에 대하여 향후 논의될 전망



재정 프레임워크를 연계한 기술의 이전 필요성 : GCF 등을 활용한 기술이전 확대

감축·적응에 기술이 핵심이라는 비전 공유, 기술협력 확대‧전략 마련 위한 기술 프레임워크 수립

역량배양 : 개도국의 효과적인 기후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협력하며, 파리 위원회 설립

선진국은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탄소 포집(CCS) 등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의 지속적
R&D 산업을 육성하는데 투자할 것으로 전망

장기 비전 : 감축 및 적응대응력 강화를위한 기술 개발‧이전의 중요성에 대해 비전 공유

프레임워크 : 기술 개발‧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메커니즘의 활동에 지침마련( ‘기술 프레임워크’)

기술 혁신 : 효과적‧장기적 대응에 R&D 협력 및 기술 접근 확대를 기술, 재정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

기술메커니즘 : 기후변화대응 기술협력은 기술 메커니즘에 의해 수행

협력 강화 : 기술 개발‧이전에 관한 협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이 재정 지원을 포함하여 지원을 제공

※ 메커니즘을 강화, 연구개발실증 및 내생적 역량 제고에 추가적 노력

※ 실질적프로젝트를통한기술수요평가의이행강화및재정·기술지원, 이전가능기술에관한평가등촉진



협력적
접근법

(PA 6.2)

MOs
(Mitigation Outcome)

ITMOs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국가간 이전 –
사업유치국 정부의승인)

ITMOs

1

2

1 2+

1 2+





원칙: ITMOs의활용을수반하는협력적접근법에참여하는

각참여당사국은협력적접근방식에참여및승인, ITMOs 이전을보장해야함

협력국선정시참여당사국요건을고려하여선정및필요시NIR 개발등협력국의역량강화필요





국제감축사업사전승인신청

국제감축사업접수

타당성평가

타당성평가의견통보

(수정·보완)

타당성평가완료

국제감축사업사전심의요청

사전승인심의

심의결과통보

국제감축사업사업수행자

부문별관장기관의장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사업사업수행자

부문별관장기관의장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심의회

국무조정실장

사업계획서(사업명, 온실가스예상
감축량, 모니터링방법등) 제출

타당성평가수행

타당성평가의견통보, 
(필요시) 시정조치요구

수정·보완서류제출

추가타당성평가(문서평가)

검토결과제출

국제감축사업사전승인여부결정

결과통보

국제감축사업등록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등록부에사전승인
사업으로등록



국제감축실적보고

국제감축실적검토

국제감축실적검토결과통보

(수정·보완)

검토완료및사전승인요청

국제감축실적심의

국제감축실적의발행

국제감축사업사업수행자

부문별관장기관의장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사업사업수행자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심의회

부문별관장기관의장

모니터링보고서, 검증보고서제출

국제감축실적검토

수정및보완

검토결과의국제감축심의회제출

심의결과가국제감축실적으로등록
하는것이적합하다고인정된경우, 

이를사전승인

국제감축사업발행계정에
국제감축실적발행

국제감축실적검토서통보
(필요시) 시정조치요구

국제감축실적의취득신고 국제감축사업사업수행자
실적취득사실을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해전자적방식으로부문별관장

기관의장에게신고

국제감축실적의등록 부문별관장기관의장 국제감축등록부에등록및이력관리

*국제감축실적의통해매매,거래또는소멸,해외로이전시환경부장관에게신고해야함

** 법 제35조제6항 및 국제감축사업 지침(행정예고)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협의체를 통해 사업수행 방법(방법론,
인증유효기간등)의승인,국제감축사업의등록,국제감축실적의이전에대한심의승인가능



국가 RISK(사례)

양자협력체결여부

국가 자격 요건

방법론 사업수행국가

승인방법론유무

실적이전비율

ITMO 이전비율

재원조달

장기구매계약

감축실적활용

정부구매

추가성

경제적 추가성

국내 ETS활용

지속가능성

개도국지속가능성

금융활용

이전량

국내 탄소시장

법/제도적 추가성

자체투자

정부공동투자

ITMO

ITMO 승인

요건

Registry

기타수익

경제성

ETS가격

손실율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감축사업 지침안은 국내 Registry로 이전된 감축실적(ITMO)에대하여 해외로
이전하는 부분의 관련 조항이 없음에 따라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이전 조항 포함필요





주요사항: 유치국은 CMA3(COP26)의결정문에서 제시하고 있는원칙을

만족하는 국가여야 하며, 유치국의 ITMOs 상응조정 승인의사가 매우 중요

6.4조하사업대상국설정시해당국가의유치국요건충족여부확인필요



SOP:  인증량의5% 공제하여적응재원으로활용

DOE

SOP: Share of Proceeds, 수익분담금, OMGE: Overall mitigation in global emissions전지구적전반적감축



ITMO 발행

감축 예상량의 보수적 산정

ITMO 이전관련 국가정책

추가성

기술적 추가성(?)

해당국가의 NDC

해당국가의 LEDs

사업수행국가법령

ITMO 이전 Process

사업 수행 전 ITMO 이전합의

승인방법론

UNFCCC 승인

법/제도적 추가성

경제적 추가성

지속가능성

개도국 SDG

베이스라인

BL 설정방식 고려

사업유효기간

갱신/고정형

TAX

국가별 세금

SOP

OMGE







우리나라탄소
중립기본법

(2022)



우리나라탄소
중립기본법
시행령
(2022)



매립장매립가스를포집,소각하여온실가스감축및대기질개선

제2항파리협정하협력적접근

양당사자는본이행약정의목적

달성을위해파리협정제6조

제2항에따른협력적접근방식을

구현한다.

제5항

온실가스감축성과및상응조정

양당사자는위원회승인을득한

온실가스감축사업의감축성과를

파리협정하온실가스감축노력에

사용할수있음을인정한다. 양

당사자는전지구적온실가스배출량

감축과각국의국가결정기여이행및

달성을위해상응조정을실시한다.

대한민국환경부-몽골

환경관광부간파리협정제6조

협력적접근에관한이행약정



제도적특이사항



제도적특이사항



제도별특이사항



제도별특이사항





주요내용

의미및시사점

이 협정의 목적상, 협약 제1조에 포함된 정의가 적용된다. 추가로,

가. “협약”이란 1992년 5월 9일 뉴욕에서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을 말한다.
나. “당사자총회”란 협약의 당사자총회를 말한다.
다. “당사자”란 이 협정의 당사자를 말한다.

•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하에서 이루어지는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협약 이행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

• 당사자총회는 다음과 같이 분류 가능함
-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 UNFCCC에 비준한 당사국 총회
- CMP(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 교토의정

서에 비준한 당사국 총회
- CMA(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 파리

협정에 비준한 당사국 총회



주요내용

시사점

1. 이 협정은, 협약의 목적을 포함하여 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는 데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의 맥락에서,
다음의 방법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 기후변화의 위험 및 영향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이라는 인식하에,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 및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의 추구

나.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하는 능력과 기후 회복력 및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을 증진하는 능력의 증대, 그리고

다.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회복적 발전이라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재정 흐름의 조성

2. 이 협정은 상이한 국내 여건에 비추어 형평 그리고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의 원칙을
반영하여 이행될 것이다.

• 파리협정 2조는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의 원칙
하에 파리협정 목표를 제시

- 지속가능한 발전(SD, Sustainable Development), 빈곤퇴치 및 전지구적 대응 강화
-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섭씨 2도보다 낮은 수준 유지(2도씨 목표) 및 1.5도 제한위한 노력 추구
- 식량안보 확보, 기후변화 적응 및 온실가스 저배출을 통한 기후 회복력 증진 및 이를 위한 재정지원 촉구



주요내용

의미및시사점

기후변화에 전지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결정기여로서, 모든 당사자는 제2조에 규정된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의욕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인식하면서, 모든 당사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전되는 노력을 보여줄 것이다.

• 파리협정 제3조는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당사자(Party)의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및 의욕적인 노력(Ambitious effort) 촉구

- 우리나라는 기존 제출하였던 INDC(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2020년 12월 갱신·제출
-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절대량 방식인 2017년 배출량(7억 9백만 톤) 대비 24.4% 감축으로 변경 (2030년 5억

3,600만t로 감축량에는 변화가 없으나, BAU 방식에 비하여 더욱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방식인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한
데에 의의)

- 전체 감축량 중 국외/산림 배출량은 3,830만 톤으로, 국외배출량: 1,620만 톤, 산림: 2,210만 톤



주요내용

의미및시사점

• 파리협정 4조는 신기후체제에서 당사자의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위한 기본 원칙을 다룸
- 파리협정에서는 기존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인프라가

미비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돕기 위한 근거를 포함
-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맞춰 2050장기저탄소발전략(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탄소중립 전략) 발표

* 2050 탄소중립 기본방향 (①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②에너지 효율의 혁신적인 향상, ③탄소 제거 등
미래기술의 상용화, ④순환경제 확대로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⑤탄소 흡수 수단 강화)

1. 형평에 기초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의 맥락에서, 제2조에 규정된 장기 기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는 온실가스 배출최대치 달성에 더욱 긴 시간이 걸릴 것임을 인식하면서, 당사자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최대치를 가능한 한 조속히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그 후에는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따라
급속한 감축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금세기의 하반기에 온실가스 배출원에 의한 인위적 배출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 간에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당사자는 달성하고자 하는 차기 국가결정기여를 준비하고, 통보하며, 유지한다. 당사자는 그러한 국가결정기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적 완화 조치를 추구한다



주요내용

의미및시사점

•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에 따른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선진국 개도국 간
서로 다른 책임 부여

- 선진국의 경우 경제 전반에 걸친 절대량 배출 감축목표를 약속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강조. 이에 따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은 기존 BAU방식에서 절대량 방식으로 수정하였음

- 개도국의 재정적, 기술적 부족과 역량의 미비함을 인식하여,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및 최빈국, 소도서 개
도국에 대한 역량배양을 강조

- 제9조: 재정메커니즘(GCF), 제10조: 기술메커니즘(CTCN), 제11조: 역량배양

3. 각 당사자의 차기 국가결정기여는 상이한 국내 여건에 비추어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을
반영하고, 당사자의 현재 국가결정기여보다 진전되는 노력을 시현할 것이며 가능한한 가장 높은 의욕 수준을 반영할
것이다.

4. 선진국 당사자는 경제 전반에 걸친 절대량 배출 감축목표를 약속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지속하여야 한다.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완화 노력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며, 상이한 국내 여건에 비추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 전반의 배출 감축
또는 제한 목표로 나아갈 것이 장려된다.

5. 개발도상국 당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하여 그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임을 인식하면서,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이 조의 이행을 위하여 제9조, 제10조 및 제 11조에 따라 지원이 제공된다.

6.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은 그들의 특별한 사정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을 위한 전략, 계획 및 행동을
준비하고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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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및시사점

• 당사자총회(Conference of Parties)의 및 UNFCCC 사무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지구적인 감축의 관리 역량 강조
- 각 당사자는 국가결정기여 통보 시 당사자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당사자총회가 채택하는 지침(환경적 건전성,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비교 가능성, 일관성 원칙)에 따라 보다 의욕적인 감축을 위한 국가결정 기여를 언제든 조정 가능
- 파리협정은 자발성에 기인하고 있어, 국가결정기여를 국가 상황에 맞게 제출할 수 있으나, UNFCCC 차원에서 5년단위

전지구적 이행정검(Global Stocktake)를 통해 장기 목표 달성가능성을 평가받아야 함

7. 당사자의 적응 행동 그리고/또는 경제 다변화 계획으로부터 발생하는 완화의 공통이익은 이 조에 따른 완화 성과에 기여
할 수 있다.

8. 국가 결정기여를 통보할 때, 모든 당사자는 결정 1/CP.21과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모든 관련
결정에 따라 명확성, 투명성 및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9. 각 당사자는 결정 1/CP.21과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모든 관련 결정에 따라 5년마다 국가결정
기여를 통보하며, 각 당사자는 제14조에 언급된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통지받는다.

10.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기에서 국가결정기여를 위한 공통의 시간 계획에 대하여
고려한다.

11.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의욕 수준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가결정기여를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

12. 당사자가 통보한 국가결정기여는 사무국이 유지하는 공공 등록부에 기록된다.
13. 당사자는 자신의 국가결정기여를 산정한다. 자신의 국가결정기여에 따른 인위적 배출과 제거를 산정할 때는, 당사자는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에 따라, 환경적 건전성,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비교
가능성, 일관성을 촉진하며, 이중계산의 방지를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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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및시사점

• 당사자는 파리협정(6.2조, 6.4조 등) 이행 시 이행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개도국 등)을 특히 고려해야 함
• 지역경제 통합기구(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 EU, the Europe Union, EU는 지역경제 통합

기구로써 그 자체로 하나의 당사자 역할을 함(UNFCCC Party grouping)
- https://unfccc.int/process-and-meetings/parties-non-party-stakeholders/parties/party-groupings

14. 국가결정기여의 맥락에서, 인위적 배출과 제거에 관한 완화 행동을 인식하고 이행할 때 당사자는, 이 조 제13항에 비추어,
협약상의 기존 방법론과 지침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

15.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이행할 때, 대응조치의 영향으로 인하여 자국 경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우려사항을 고려한다.

16. 공동으로 이 조 제2항에 따라 행동할 것에 합의한 지역경제통합기구와 그 회원국을 포함하는 당사자는 자신의 국가결정
기여를 통보할 때, 관련 기간 내에 각 당사자에 할당된 배출 수준을 포함하는 합의 내용을 사무국에 통보한다. 그 다음
순서로 사무국은 협약의 당사자 및 서명자에게 그 합의 내용을 통지한다.

17. 그러한 합의의 각 당사자는 이 조 제13항 및 제14항 그리고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 조 제16항에서 언급된 합의에
규정된 배출 수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8. 공동으로 행동하는 당사자들이 이 협정의 당사자인 지역경제통합기구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그리고 지역경제통합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행동하는 경우, 그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각 회원국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지역경제통합기구와 함께, 이 조 제13항
및 제15항 그리고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 종 제16항에 따라 통보된 합의에서 명시된 배출 수준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9. 모든 당사자는 상이한 국내 여건에 비추어,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 차이가 나는 책임과 각자의 능력을 고려하는 제2조를
유념하며 장기적인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통보하지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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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및시사점

1. 당사자는 협약 제4조제1항 라목에 언급된 바와 같이, 산림을 포함한 온실가스 흡수원 및 저장고를 적절히 보전하고 증
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당사자는, 협약하 이미 합의된 관련 지침과 결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프레임워크인: 개발도상국에서의 산림 전용
과 산림 황폐화로 인한 배출의 감축 관련 활동, 그리고 산림의 보전, 지속가능한 관리 및 산림 탄소 축적 증진 역할에 관
한 정책적 접근 및 긍정적 유인과; 산림의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완화 및 적응 공동 접근과 같은 대안적 정
책 접근을, 이러한 접근과 연계된 비탄소 편익에 대하여 적절히 긍정적인 유인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결과기반지불 등의 방식을 통하여, 이행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하도록 장려된다.

•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는 개발도상국이 산림을 전용하거나 황
폐하게 만드는것을 방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행위

• 여기에, 산림 보전, 지속가능한 관리, 탄소 흡수 능력 향상 개념을 추가하여 REDD+ 라고 함

• 산림 전용과 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약 20%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서
산림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함

• 산림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2005년 11차 당사국총회(몬트리올)에서 REDD+ 가 논의되기 시작하여 코펜하겐 합
의(COP15), 칸쿤 합의(COP16) 등을 거치면서 구체화 됨

• 파리협정에서는 REDD+ 논의를 정치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여 산림 조항(제5조)를 독자적인 조항
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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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는 일부 당사자가 완화 및 적응 행동을 하는 데에 보다 높은 수준의 의욕을 가능하게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
경적 건전성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결정기여 이행에서 자발적 협력 추구를 선택하는 것을 인정한다.

2. 국가결정기여를 위하여 당사자가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 성과의 사용을 수반하는 협력적 접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거버넌스 등에서 환경적 건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이 협정의 당사자회
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에 따라, 특히 이중계산의 방지 등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계산을 적용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국가결정기여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 성과는 자발적으로 사용되며, 참여하는 당사
자에 의하여 승인된다.

• 파리협정 6조는 ‘시장(mark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협력적접근법(Cooperative approaches), 국제적
으로 이전된 감축결과(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등이 사용되었음

• 파리협정 6조에 근거하여 활용될 메커니즘은 ① 협력적 접근법 (6.2~6.3항), ②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6.4~6.7항), 
③ 비시장 접근법 (6.8~6.9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당사국은 NDC를 달성할 자발적 협력(Valuntary cooperation)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
(ITMO)를 사용할 때, 이중계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CMA가 채택하는 지침에 따라 업격한 회계방식을 적용하며, 이
때 참여한 당사국의 승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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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 완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이 협
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설립한다. 이 메커니즘은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지정한 기구의 감독을 받으며,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 및 온실가스 배출의 완화 촉진

나. 당사자가 허가한 공공 및 민간 실체가 온실가스 배출 완화에 참여하도록 유인 제공 및 촉진

다. 유치당사자 국내에서의 배출 수준 하락에 기여. 유치당사자는 배출 감축으로 이어질 완화 활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며 그러한 배출 감축은 다른 당사자가 자신의 국가결정기여를 이행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라. 전지구적 배출의 전반적 완화 달성

5.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메커니즘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 감축을 다른 당사자가 자신의 국가결정기여 달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배출 감축은 유치당사자의 국가결정기여 달성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지 아니한다.

의미및시사점

• SDM은 협력적 접근법과 달리 CMA에 의해 지정된 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기존 교토의정서의 청정개발체제(CDM)을
대체할 것임

• CDM의 개념에 추가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도록 설계가 될 것이며, 당사국의 NDC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
에 ‘이중계산‘을 방지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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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메커니즘하에서의 활동 수익 중 일부가 행정 경
비로 지불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적응 비용의 충당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
도록 보장한다.

7.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제1차 회기에서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메커니즘을 위한 규칙, 방식 및
절차를 채택한다.

의미및시사점

• SDM을 통해 발생된 수익에 대해서 CMA는 행정 비용과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이 적응비용을 충당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활용하게 됨

• CMA에 의해 SDM의 규칙,방식 및 절차가 채택될 것이며 해당 메커니즘에 대한 CMA의 역할, 감독기구의 역할 · 구성
· 절차, 참여당사국의 역할과 관련한 제도, 사무국의 역할, DOE의 인증 및 역할, 운영비용, 인증 · 검토 프로세스, 기존
CDM으로부터의 전환 등이 논의의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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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의 맥락에서, 특히 완화, 적응, 금융, 기술 이전 및 역량배양 등을 통하여 적절히
조율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국가결정기여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이용 가능한 통합적이고, 전체적이며, 
균형적인 비시장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러한 접근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가. 완화 및 적응 의욕 촉진

나. 국가결정기여 이행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참여 강화

다. 여러 기제 및 관련 제도적 장치 전반에서 조정의 기회를 마련

9.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시장 접근 프레임워크를 이 조 제8항에 언급된 비시장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의한다.

의미및시사점

• 비시장접근법은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

• 감축과 적응을 촉진시키고 공공 및 민간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NDC 이행을 지원하기위해 활용되며, 감축, 적응, 금융, 기술이전, 역량배양 등 다양한 분야 포함



주요내용

의미및시사점

1. 당사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제2조에서 언급된 기온 목표의 맥락에서 적절한 적응 대응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응 역량 강화, 회복력 강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경감이라는 전지구적 적응목표를 수립한다.

2. 당사자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급박하고 즉각적인 요구를 고려하면서, 적응
이 현지적, 지방적, 국가적, 지역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모두가 직면한 전지구적 과제라는 점과, 적응이 인간, 생계 및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기적이며 전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이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3.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적응 노력은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 제1차 회기에서 채택되는 방식에 따
라 인정된다

• 온실가스 감축과 마찬가지로 적응에도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장기적으로 기후변화를 대응하는데 주요한 요소로 명시하
여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

• 개발도상국의 경우 적응 노력을 선진국과 다르게 인정할 것임



주요내용

의미및시사점

4. 당사자는 현재 적응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하고, 더 높은 수준의 완화가 추가적인 적응 노력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으며, 
적응 필요성이 더 클수록 더 많은 적응 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

5. 당사자는, 적절한 경우 적응을 관련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정책과 행동에 통합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지역공동체 및 생
태계를 고려하면서 적응 행동이 국가 주도적이고 성 인지적이며 참여적이고 전적으로 투명한 접근을 따라야 한다는 점
과,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 그리고 적절히 전통 지식, 원주민 지식 및 지역 지식체계에 기반을 두고 따라야 한다는 점
을 확인한다.

6. 당사자는 적응 노력에 대한 지원과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도상국 당사자, 특히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국가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많이 할수록 추가적인 적응 수요가 감소하고 적용에 대한 비용도 줄어 들수 있으며, 기후변화의 부정
적 영향에 취약한 개도국의 요구를 중요하게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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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칸쿤 적응 프레임워크」를 고려하면서 적응 행동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가. 적응 행동과 관련 있는 과학, 계획, 정책 및 이행에 관한 것을 적절히 포함하여, 정보, 모범관행, 경험 및 교훈의 공유

나. 관련 정보와 지식의 취합 및 당사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지침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협정을 지원하는 협
약상의 것을 포함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

다. 기후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구, 기후체계에 관한 체계적 관측, 조기경보시스
템 등을 포함하여 기후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강화

라.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효과적인 적응 관행, 적응 요구, 우선순위, 적응 행동과 노력을 위하여 제공하고 제공받은 지원, 
문제점과 격차를 파악할 수 있도록, 모범관행 장려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지원, 그리고

마. 적응 행동의 효과성 및 지속성 향상

8. 국제연합 전문기구 및 기관들은 이 조 제5항을 고려하면서 이 조 제7항에서 언급된 행동을 이행하기 위한 당사자의 노
력을 지원하도록 장려된다.

• 과거 ‘칸쿤 프레임 워크’를 통해 국가별로 적응 계획을 세우게 되었으며 파리협정에서는 이를 고려하며, 적응 행동강화
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또한 개발도상국이 효과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주요내용

9. 각 당사자는, 관련 계획, 정책 그리고/또는 기여의 개발 또는 강화를 포함하는 적응계획 과정과 행동의 이행에 적절히
참여하며, 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적응 행동, 조치, 그리고/또는 노력의 이행

나. 국가별 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절차

다. 취약인구, 지역 및 생태계를 고려하면서, 국가별로 결정된 우선 행동을 정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평가

라. 적응 계획, 정책, 프로그램 및 행동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그로부터의 학습

마. 경제 다변화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의 방식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그리고 생태계의 회복력 구축

10. 각 당사자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어떤 추가적 부담도 발생시키지 아니하면서 적절히 적응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
출하고 갱신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당사자의 우선순위, 이행 및 지원 필요성, 계획 및 행동을 포함할 수 있다.

11. 이 조 제10항에 언급된 적응 보고서는 국가별 적응계획, 제4조제2항에 언급된 국가결정기여, 그리고/또는 국가별보고
서를 포함하여 그 밖의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로서 또는 이와 함께 정기적으로 적절히 제출되고 갱신된다.

12. 이 조 제10항에 언급된 적응 보고서는 사무국이 유지하는 공공 등록부에 기록된다.

13.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 제7항,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강화
된 국제적 지원이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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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협정은 적응 부문에서도 보고 의무를 규정 함

• 당사국은 적응 보고서를 제출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함

• 개발도상국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는 인식하에 적응에 추가적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강화된 국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

• 글로벌 이행점검은 개발도상국의 적응 노력을 인정하고 적응 행동의 이행을 증진시켜야 하며, 적응과 적응 지원이 타
당하고 효과적인지 검토

• 또한 글로벌 적응목표에 전반적인 진척 상황을 검토함

14. 제14조에 언급된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특히 다음의 역할을 한다.

가.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적응 노력 인정

나. 이 조 제10항에 언급된 적응보고서를 고려하며 적응 행동의 이행 강화

다. 적응과 적응을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의 적절성과 효과성 검토, 그리고

라.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전지구적 적응목표를 달성하면서 나타난 전반적인 진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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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과 피해에 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당사국은 기후변화 관련 손실과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며, 손실과 피해의 위험을 줄이는 부분에서 지속가능한 발

전의 역할을 인정 (제1항)
• 기존의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을 당사국총회의 감독 및 지도 아래 강화(제2항)
• 당사국은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을 통해 손실 및 피해에 관한 이해 및 행동, 지원을 강화(제3항)
• 이해 및 행동,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및 촉진 분야는 조기경보시스템, 비상준비태세 등을 포함함 (제4항)
• 바르샤바국제메커니즘은파리협정하 기존 기구및 전문가그룹 그리고외부관련 기관및 전문가단체와 협력함(제5항)

• 손실과 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측면을 포괄, 자연재해와 같은 극한적 기후 현상과 해수면 상승과 같은 점진적
변화를 포함

• 선진국은 손실과 피해를 적응의 한 분야로 다루고자 했으나, 개발도상국은 적극적 해결을 위해 적응과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파리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의견이 반영되어 적응(제7조)과 별도로 다룸

• 바르샤바 메커니즘 사업 결과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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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발도상국의 완화 및 적응을 돕기 위한 선진국의 재원 제공 (제1항)
• 그 외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지원 제공 또는 제공 지속 장려 (제2항)
• 재원 조성에도 진전 원칙 적용 (제3항)
• 확대 재원 제공에 대하여 감축과 적응 사이에 균형 달성을 목표로 함 (제4항)
• 선진국은 가능하다면 개발도상국에 제공될 공공 재원의 예상 규모를 포함, 정성적∙ 정량적 정보를 2년마다 제출, 그

외 당사국은 자발적으로 2년마다 제출 (제5항)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충분한 재원 필요
• 제9조는 재원 조성의 주체 및 조성된 재원의 수혜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며, 선진국은 재원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

하고 개발도상국의 필요를 고려한 재원 지원 필요
• 제2항에 따라 기존 부속서Ⅱ에 한정되어 있던 재정지원 조성 주체의 범위 확대
• 2009년 코펜하겐에서 선진국의 연간 1,000억 달러 조성 합의 목표를 2025년까지로 연장. 그 때까지 연간 1,000억

달러를 최저선으로 삼고 새로운 정량적 목표 설정
• 더불어 2010년 칸쿤에서 선진국들이 연간 1,000억 달러 재원 조성을 위한 녹색기후기금(GCF) 설립 합의. GCF 사무

국은 인천 송도에 설치되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지원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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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술 개발 및 이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 공유

(제1항)
•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간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위한 협력 강화 (제2항)
• 기후변화협약의 기술메커니즘은 파리협정에도 적용 (제3항)
• 기술개발및 이전행동 강화를위한 기술메커니즘작업에대하여 지침제공을목적으로기술 프레임워크설립 (제4항)
• 협약의 재원메커니즘과 기술 메커니즘을 통해 혁신을 위한 노력 지원 (제5항)

• 파리협정은 혁신 촉진 및 장려가 기후변화에 대해 장기적인 전지구적 대응과 경제 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촉진에 중요함
을 강조

• 저탄소 및 기후회복적 발전 과정에서 기술 혁신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혁신이 중요함을 강조

• 기술 프레임워크 설립 및 기술 개발과 이전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관련 사항 구체화 필요
• 글로벌 이행점검을 위한 세부 범위 및 규정 마련 필요
• 개발도상국의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관련 기술이 필요하나, 일부 선진국에서는 기술 이전은 지적재산권(IP)을 침

해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있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논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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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및시사점

1. 이 협정에 따른 역량배양은, 특히 적응 및 완화 행동의 이행을 포함한 효과적인 기후변화 행동을 위하여 최빈개도국과
같은 역량이 가장 부족한 개발도상국 및 소도서 개발도상국과 같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특별히 취약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역량과 능력을 강화하여야 하고, 기술의 개발ㆍ확산 및 효과적 사용, 기후재원에 대한 접근, 교육ㆍ훈련 및 공중
의 인식과 관련된 측면, 그리고 투명하고 시의적절하며 정확한 정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3. 모든 당사자는 이 협정을 이행하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선진국 당사자는
개발도상국에서의 역량배양 행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4. 지역적ㆍ양자적 및 다자적 접근 등의 수단을 통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모
든 당사자는, 역량배양을 위한 그러한 행동이나 조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
행을 위한 역량배양 계획, 정책, 행동이나 조치를 이행하면서 얻은 진전을 정기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는 당사국에게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당사국 간 협력이 갖는 중요성
에 대해 규정함

• 개발도상국의 역량배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COP21에서 파리역량배양위원회(PCCB, Paris Committee on 
Capacity-Building)가 설립됨

• 파리역량배양위원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1차 계획(workplan)까지 역량배양 관련 사업을 담당하기로 하였
으나, COP25 에서 제2차 계획(2021년~2024년)까지 담당하기로 연장되었음

• 주요 역량배양 사업으로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교류 협정, 지식 및 정보 공유, 기후 관련 역량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등
이 추진됨



주요내용

의미및시사점

당사자는 이 협정상에서의 행동 강화와 관련하여 기후변화 교육, 훈련, 공중의 인식, 공중의 참여 그리고 정보에 대한 공
중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할 때 서로 협력한다.

• 기후변화에 대한 공공인식 제고 노력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규정하고 있음



주요내용

의미및시사점

1. 상호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고 효과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상이한 역량을 고려하고 공동의 경험에서 비
롯된 유연성을 내재하고 있는, 행동 및 지원을 위하여 강화된 투명성 프레임워크를 설립한다.
2. 투명성 프레임워크는 각자의 역량에 비추어 유연성이 필요한 개발도상국 당사자가 이 조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유연성
을 제공한다. 이 조 제13항에 언급된 방식, 절차 및 지침은 그러한 유연성을 반영한다.
3. 투명성 프레임워크는 최빈개도국과 소도서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여건을 인식하면서 협약상의 투명성 장치를 기반으로
이를 강화하고, 국가주권을 존중하면서 촉진적ㆍ비침해적ㆍ비징벌적 방식으로 이행되며, 당사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
지 아니한다.

• 투명성(Transparency) 체계란 기후변화 행동과 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하며, 온실가스 감축량 측정 기준, 보고서 제출, 내용 검증 등 일련의 행위가 포함됨

• 행동에 대한 투명성은 NDC의 완화와 적응 행동의 진전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며, 지원에 대한 투명성은 감축, 적응, 재
원, 기술, 능력배양 관련 지원의 제공 및 수혜 내용을 파악하는 것임



주요내용

의미및시사점

7. 각 당사자는 다음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가. 기후변화에관한정부 간 패널에서수락되고이협정의 당사자회의역할을 하는당사자총회에서합의된 모범관행방법론을사용

하여작성된온실가스의배출원에 의한인위적배출과 흡수원에의한제거에관한 국가별통계 보고서, 그리고
나. 제4조에 따른 국가결정기여를 이행하고 달성하는 데에서의 진전 추적에 필요한 정보
8. 각 당사자는 또한 제7조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에 관련된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여야 한다.
9. 선진국 당사자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개발도상국 당사자에게 제공된 재정지원, 기술 이전 지원 및 역량배
양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그 밖의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개발도상국 당사자는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필요로 하고 제공받은 재정지원, 기술 이전 지원 및 역량배양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모든 국가는 국가인벤토리보고서(NIR, National Inventory Report),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달성 및 이행 진전추적과 관련된 정보를 2년 주기의 격년투명성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s)로 작
성하여 제출해야함

• 유연성이 필요한 개도국은 정보보고의 범위, 주기, 구체성 수준에서 유연성을 갖게 되며, 최빈국과 군소도서국가는 자
발적으로 보고주기를 결정할 수 있음

• 투명성 체계의 세부 이행규칙(MPGs, Modalities, Procedures and Guidelines)은 COP24에서 채택(decision
18/CMA1)됨

• MPGs에서는 SBSTA에서 투명성 체계에 입각한 전자보고를 위한 공통표 양식과 보고서 구조 및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을 개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주요내용

의미및시사점

1.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이 협정의 목적과 그 장기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공동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전지구적 이행점검”이라 한다)한다. 이는 완화, 적응 및 이행 수단과 지원
수단을 고려하면서, 형평과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에 비추어 포괄적이고 촉진적인 방식으로 행하여진다.

2.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에서 달리 결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2023년에 첫 번째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후 5년마다 이를 실시한다.

3.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국내적으로 결정한 방식으로 행동과 지원을 갱신
하고 강화하도록 또한 기후 행동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도록 당사자에게 알려준다.

• 파리협정 합의에 따라 목적과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공동의 진전을 평가하기 위해 당사자의 정기적인 이행점검(이하
“전지구적 이행점검”이라 한다)을 2023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며, 그 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함

• 당사자가 국내적으로 결정한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함
- 단년도 NDC(single-year NDC)목표 :  매년마다, 일정부분 이상의 목표를 설정하여 국가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국가NDC       

목표설정 방식
- 다년도 NDC(multi-year NDC) 목표 :  2030년 최종 목표를 설정하여 국가배출량을 감축하겠다는 국가NDC 목표설정 방식



주요내용

의미및시사점

1. 이 협정 규정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그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설립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메커니즘은 전문가를 기반으로 한 촉진적 성격의 위원회로 구성되고, 이 위원회는 투명하고 비대립적
이며 비징벌적인 방식으로 기능한다. 위원회는 당사자 각자의 국가적 능력과 여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3. 위원회는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 제1차 회기에서 채택되는 방식 및 절차에 따라 운영되며, 매년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에 보고한다.

• 파리협정제15조는이행과비준수대응 메커니즘에대해다루고있으며, 이행준수를위한 메커니즘은단일위원회형태로 설치하되
강제적이거나징벌적인성격이 아니라촉진적인(facilitative) 성격을 지녀야한다는점을 명시

• 이미 교토의정서에서 제재적 이행강제가 국가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한 당사국들은
보다 촉진적이고 보조적인 준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동 체계는 협정 비준수에 대한 비난보다는 준수방안을 제시하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그 역할이 훨씬
순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당사국총회의 세부 협상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구체적 업무와 역할이 정해질 것으로
보임



주요내용

의미

1. 협약의 최고기구인 당사자총회(COP,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는 이 협정(파리협정)의 당사자 회의 역할을 한다.

2.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협약의 당사자는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모든 회기 절차에 옵서버로 참석
할 수 있다. 당사자총회가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할 때, 이 협정에 따른 결정권은 이 협정의 당사자만이 갖는다.

3. 당사자총회가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할 때, 당사자총회 의장단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시점에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협약의 당사자를 대표하는 자는 이 협정의 당사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출한 추가 구성원으로 대체된다.

4.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이 협정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그 권한의 범위에서 이
협정의 효과적 이행의 증진에 필요한 결정을 한다.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는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며 다음을 한다.
가.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보조기구의 설립, 그리고
나.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의 수행

5.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가 만장일치로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총회의 절차규칙
및 협약에 따라 적용되는 재정 절차는 이 협정에 준용된다.

①

• 파리협정 제16조는 당사자총회(COP)가 협정의 당사자 간 회의 역할을 하며, 협정에 따른 당사자회의에 대한 결정권한
및 구성원을 선출함

• 또한, 당사자총회(COP)는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보조기구의 설립 또는, 요구될 수 있는 기능의 수행을 하며, 당사자총
회의 절차규칙 및 재정 절차(협약에 따라 적용)는 이 협정에 준용함



주요내용

6. 이 협정의당사자회의역할을하는 당사자총회의제1차회기는이 협정의발효일 후에예정되어있는 당사자총회의제1차회기와
함께사무국에의하여 소집된다. 이협정의 당사자회의역할을하는당사자총회의후속정기회기는, 이 협정의당사자회의역할을
하는당사자총회가달리결정하는 경우가아니면, 당사자총회의정기회기와함께 개최된다.

7.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특별회기는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다른 때에 또는 어느 당사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된다. 다만, 그러한 서면 요청은 사무국에 의하여 당사자
들에게 통보된 후 6개월 이내에 최소한 당사자 3분의 1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8. 국제연합, 국제연합 전문기구, 국제원자력기구 및 이들 기구의 회원국이나 옵서버인 협약의 비당사자는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회기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이 협정이 다루는 문제와 관련하여 자격을 갖추고 이 협정의 당사
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의 회기에 옵서버로 참석하고자 하는 의사를 사무국에 통지한 기구나 기관은, 국내적 또는 국제
적, 정부 간 또는 비정부 간인지를 불문하고, 출석당사자의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가 아니면 참석이 승인될 수 있다. 
옵서버의 승인 및 참석은 이 조 제5항에 언급된 절차규칙에 따른다.

②

의미및시사점

• 당사자총회(COP)의 정기적 회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기회의 일정에 맞게 개최되며, 특별 회의는 당사자총회의
필요 또는 어느 당사자의 서면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될 수 있음(당사자들에게 통보된 이후 6개월 이내에 최소 1/3의 지지
를 받아야 함)  → 정기적 당사자총회 이외에도 안건에 따라 특별회의 개최가 가능하므로, 신기후체제의 세부이행방안 설정이
지연될 경우 특별회의 개최를 통해 세부이행방안 설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제16조제5항에 따라 당사자 이외 옵서버, 국제연합 등의 당사자총회 참석여부를 결정하며, 출석당사자의 1/3이상이 반대하는
경우가 아니면 참석이 승인될 수 있음



주요내용

의미

1. 협약 제8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사무국은 이 협정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2. 사무국의 기능에 관한 협약 제8조제2항 및 사무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장치에 관한 협약 제8조제3항은 이 협정에 준용된다. 
또한 사무국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기능과 이 협정의 당사자회의 역할을 하는 당사자총회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한다.

• 협약 제8조에 의하여 설립된 사무국의 목적 및 역할은 아래와 같음
- (설립목적) UNFCCC 사무국(UN Climate Change)은 기후 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세계적인 대응을 지원하는 유엔의 기관

- (기관역할) 
∨ 초기에는 주로 정부간 기후 변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무국은 오늘날 협약, 교토의정서 및 파리협정의

이행을 진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복잡한 기구 구성을 지원.

∨ 사무국은 당사자들이 보고한 기후변화 정보의 분석 및 검토와 교토 메커니즘의 구현에 기술적 전문지식과 도움을 제공. 
또한, 파리협정의 이행의 핵심 측면인 파리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가결정기여금(NDC) 등록부를 유지.

∨ 사무국은 매년 2회에서 4회 사이의 협상 세션을 조직하고 지원함.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년 개최되고 전 세계의
다른 장소에서 개최되는 당사국총회(COP)임. 이 회의는 매년 열리는 최대 규모의 유엔 회의로, 평균 약 25,000명의 참가
자들이 참석함. 사무국은 이러한 주요 회의 외에도 소위 산하기관의 연차 세션은 물론 연중 수많은 회의와 워크숍을 주관.



주요내용

의미

1. 협약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와 이행보조기구는 각각 이 협정의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와
이행보조기구의 역할을 한다. 이들 두 기구의 기능 수행에 관한 협약 규정은 이 협정에 준용된다. 이 협정의 과학기술자문 보
조기구와 이행보조기구 회의의 회기는 각각 협약의 과학기술 보조기구 및 이행보조기구의 회의와 함께 개최된다.

2.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협약의 당사자는 그 보조기구의 모든 회기의 절차에 옵서버로 참석할 수 있다. 보조기구가 이
협정의 보조기구의 역할을 할 때, 이 협정에 따른 결정권은 이 협정의 당사자만 가진다.

3. 협약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설립된 보조기구가 이 협정에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때, 보조기구 의장단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시점에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협약의 당사자를 대표하는 자는 이 협정의 당사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출한
추가 구성원으로 대체된다.

• 기후변화협약에따라 설립된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SBSTA)와이행보조기구(SBI)는각각파리협정의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와
이행보조기구의역할을수행하며, 각 기구의업무는 아래와같음

- 과학기술자문 보조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 
온실가스배출통계 방법론,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등 협약의 과학기술적 측면에 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총회 또는 요청
이 있을 경우 다른 부속기구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함

- 이행보조기구(SBI,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 
국가보고서 제출, 재정·기술지원방안 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문제에 관한 권고안을 만들어 당사국총회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부속기구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



주요내용

시사점

파리협정 당사자총회와 그에 따른 보조기구 및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명시

1. 협약에 의해 또는 협약에 따라 설립된 보조기구 또는 제도적 장치는 당사자총회의 결정에 따라 협약을 이행해야한다.
2. 당사자총회는 보조기구와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3. 당사자총회는 보조기구 또는 제도적 장치를 위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 당사자 총회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 파리협정에 비준한 당사국 총회
• 보조기구 (SB, Subsidiary body) : 파리협정 이행을 보조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
• 제도적 장치 (institutional arrangement)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주요내용

시사점

파리협정 공개조건 및 기간, 협정상 구속범위(의무)를 명시

1. 파리협약은 협약의 당사국, 지역경제통합기구의 서명을 위해 이들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2.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수탁자에게 기탁된다.
3. 회원국 없이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되는 모든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이 협정상의 모든 의무에 구속된다.
4.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비준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에서 이 협정이 규율하는 기구의 권한범위를 선언한다.

• 지역경제통합기구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는 유럽연합(EU)를 의미한다.



주요내용

시사점

파리협정 발효조건과 “지구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정의를 명시

1. 이 협정은 지구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최소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55개 이상의 협약 당사자가 가입서를 기
탁한 날 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2. “지구 온실가스 총 배출량” 이란 협약 당사국이 이 협정의 채택일 또는 그 전에 통보한 가장 최신의 배출량을 말한다.
3. 1항의 조건이 충족된 후 이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경우 이들

의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부터 30일 후에 발효된다.

• 지역경제통합기구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organization)는 유럽연합(EU)를 의미한다.



주요내용

시사점

기후변화협약 제15조는 이 협정에 준용된다.

• 기후변화협약 제15조 : 협약의 개정

- 어느 당사국도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 협약의 개정안은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다.
- 사무국은 또한 협약에 대한 서명자 및 정보에 대한 제안된 개정 내용을 수탁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 당사국은 합의에 의해 협약에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요내용

의미

1. 협약의 부속서 채택 및 개정에 관한 협약 제16조는 이 협정에 준용된다.
2.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 협정을 언급하는 것

은 이 협정의 모든 부속서도 언급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한 부속서는 목록, 양식 및 과학적ㆍ기술적ㆍ절차적 또는 행정적 특
성을 갖는 서술적 성격의 그 밖의 자료에 국한된다.

• 제1항에서언급하는“제16조”는「기후변화협약」의제16조(부속서의채택및 개정)를의미하며, 파리협정의부속서도기후변화협약
제16조에제시된부속서채택 및 개정의절차와동일하게적용된다는의미

▪ 2. 협약개정안은당사자총회의정기회기에서채택된다. 사무국은제안된협약개정안을늦어도채택회의가개최되기6월전에
당사자에게통보한다. 또한사무국은제안된개정안을이 협약 서명자그리고참고로수탁자에게도통보한다.

▪ 3. 당사자는제안된협약개정안이콘센서스에의하여합의에도달하도록모든 노력을다한다. 콘센서스를위한모든 노력을다
하였으나합의에도달하지못한 경우, 개정안은최종적으로회의에출석·투표한당사자4분의3의다수결로채택된다. 사무국은
채택된개정안을수탁자에게통보하며, 수탁자는수락을위하여이를 모든당사자에게배포한다.

▪ 4. 개정안에대한 수락서는수탁자에게기탁된다. 제3항에따라 채택된개정안은최소한협약당사자4분의3의수락서가수탁자
에게접수된 후90일째되는날부터수락한 당사자에대하여발효한다.

※ 협약의부속서의제안 및채택 절차(제15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16조제2항. 협약의 부속서는 제15조제2항·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안되고 채택된다.



주요내용

의미

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제14조는 이 협정에 준용된다.

• 제1항에서언급하는“제14조”는「기후변화협약」의제14조(분쟁해결)를의미하며, 파리협정의부속서도기후변화협약제14조에제
시된분쟁해결과동일하게적용된다는의미

2. 이 협약의비준·수락·승인또는 가입시, 그리고그 후 언제든지, 지역경제통합기구가아닌 당사자는협약의해석이나적용에관한
분쟁에있어서동일한 의무를수락하는당사자와의관계에서다음을특별한합의없이, 선언하였다는사실만으로, 의무적인것으로
인정함을수탁자에게서면으로선언할수 있다.
가. 분쟁의국제사법재판소회부그리고/또는
나. 당사자총회가가능한한 신속히중재에 관한부속서형태로 채택할절차에따른 중재지역경제통합기구인당사자는나호에서언
급된절차에따른중재와 관련하여유사한효력을가지는선언을 행할수 있다.

※ 기후변화협약제14조(분쟁해결) 제2항



주요내용

의미

1. 각 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2. 지역경제통합기구는 자신의 권한 범위의 문제에서 이 협정의 당사자인 그 기구 회원국의 수와 같은 수만큼의 투표권을 행사

한다. 기구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라도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러한 기구는 투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
에서도 또한 같다.

• 각 당사자(당사국)은하나의 투표권을가짐으로써, 해당 당사국의경제규모, 온실가스배출규모, 선진국/개도국/최빈국등을따지
지않고, 모든국가가동일한권한을갖는다는의미

• EU와같은지역경제통합기구의경우, 회원국의수 만큼에해당하는투표권을행사할수 있으나, 어느 한국가가 개별적으로투표권
을 행사한다면, 기구차원의투표권은행사할수 없음을의미



주요내용

의미

제2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정의 수탁자가 된다.
제27조
이 협정에 대해서는 어떤 유보도 할 수 없다.
제28조
1. 당사자는이 협정이자신에 대하여발효한날부터3년후에는언제든지수탁자에게서면통고를하여 이협정에서탈퇴할 수있다.
2. 그러한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통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탈퇴통고서에 그보다 더 나중의 날짜가 명시된 경

우에는 그 나중의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3. 협약에서 탈퇴한 당사자는 이 협정에서도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29조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정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 제27조에따라, 본 협정의실행은 어떠한사유로인해서도유보될수 없다는파리협정에대한 “강력한의지” 를 표명

• 미국은파리협정비준(2016년) 후, 2017년6월1일탈퇴선언을하여, 제28조제1항에따라파리협정발효(2016년11월4일)로부
터3년이되는2019년11월4일공식탈퇴절차에돌입. 이에, 1년간의탈퇴절차를거쳐2020년11월4일에공식적으로탈퇴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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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CBAM 최승승인(‘23.4.25)

적용품목
철강, 알루미늄, 수소, 시멘트, 전력,비료 (우선적용)

-철강･알루미늄･수소는직접배출만, 시멘트･전력･비료는직･간접배출모두포함

적용국가
일부국가* 제외한 EU로대상품목을수출하는모든역외국

* 4개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및외부영토(세우타등)

도입시기
2023년 10월 1일~2025년 12월 31일전환기간 : 수출기업배출량보고의무발생

2026년 1월 1일: CBAM 인증서구매의무발생

담당행정기관
회원국별관할당국지정

집행위 CBAM 등록소및공통중앙플랫폼설치해통합적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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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 (‘24년말까지) 적용대상 품목의 다운스트림군 중,

CBAM 적용이필요한품목을식별하는보고서마련

▪ (‘25년말까지) 아래 사항을 평가 후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보고서제출

- 직접배출 보고로 지정된 철강, 알루미늄, 수소 품목에 대한

간접배출포함여부

- CBAM 적용대상 제품의 운송 및 운송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내재배출량

- 유기화학물질･폴리머등기타탄소누출 위험이있는품목

- 적용대상제품에투입되는 소재(전구체) 등

▪ (‘27년말까지) CBAM 이행 모니터링 후 보고서

제출하고, 이후 2년주기로시행

▪ (’26년부터) 전환기간 종료 후 2년 주기로 역내

수출상품의 탄소누출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시 WTO

규정에합치되는입법제안

EU 집행위 : CBAM 등록소

▪ 수입신고자의 계정 및 인증서 정보(수입신고자 및 제조사

정보, EORI 번호, CBAM 계정번호, 인증서의 가격 및 구매,

환불･취소일자등)를담고있는 D/B

▪ EU 집행위는 승인된 수입신고자에 대한 고유계정을

생성하고, 해당 계정번호를 통보 → 수입신고자의

등록소접근권한확보가능토록함

▪ EU 집행위는 시행령 통해 등록소의 D/B 및 데이터

전송, 진행절차등세부기준을마련할예정

EU 집행위 : 공통중앙플랫폼

▪ 인증서의 구매, 환불, 취소 등을 전담하며 관련 정보는

매일근무종료시점에 CBAM 등록소로전송

▪ EU 집행위는 플랫폼-등록소 간 신속한 정보흐름을

촉진하고,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거래 감독을 위해

관할당국과정보교환등협력체계강화할예정



159



160

인증서수량[CO2e 배출량]

① 단순재 및 복합재로 구분되며, 구분기준은 추후

시행령통해수립

②역내적용되는 EU-ETS 무상할당수준을반영

수출국에서 지불한 탄소가격

2026 2.5% 2031 61%

2027 5% 2032 73.5%

2028 10% 2033 86%

2029 22.5%
2034 100%

2030 48.5%

③식 = (제품내재탄소배출량XEU-ETS유상할당비율)X

총수입량

인증서수량 × EU-ETS 배출권
경매종가의주당

평균가
− 수출국에서 지불한탄소가격

① 원산지 국가에서 탄소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인증서수량의차감요청가능

② 집행위는 지불된 연평균 탄소가격의 유로화,

인증서 감축 조정 등 세부기준에 대한

시행령을마련할계획

③ 명시적 탄소가격제만 인정 : 탄소가격을

객관적 수치로 설정(탄소세, ETS 등) ▶ K-

ETS 감면대상

※ 묵시적 탄소가격제 사례 : 재생에너지 보조금,

배출효율등급등





자발적 탄소시장규제 준수 시장

기타탄소중립 ESG국가목표달성배출권거래제 CORSIA

활용
목적



규제준수시장과자발적탄소시장의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은다른범위를커버”“
사업범위, MRV 수준, 절차, 사업요건, 탄소가격등이상이함



37.1

70.8
0.7

3.6

54.9

200.4



자발적탄소시장의성장잠재력은크고전세계적으로확장하고있는추세 ”“
그러나, 인프라(명확한지침과MRV 투명성등)가빠르게형성되지않는다면확장에한계









주요프로젝트는회피/감축프로젝트와격리/제거프로젝트로분류 ”“
상용화정도가비교적낮고모니터링및검증의투명성이높은프로젝트의크레딧가격이높게형성



`22년자발적탄소시장은REDD+, 지속가능농업등NbS프로젝트증가세 ”“
기업의ESG 측면의이점(홍보등)및개도국의SDGs기여에따른선호




